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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미디어교육 기관간 협력을 통한 시청자권익증진 제고방안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가 소통, 지식습득,관계망 형성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며 미

디어리터러시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수적 역량으로 강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의 미디어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정보의 호수 속에 살

고 있기에 우리는 미디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며, 미디어의 숨겨진 의도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교육 지

원과 전문적이며, 보편적인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 기관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자의 권

익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미디어교육을 살펴보고, 시청자미디어재단

과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전후의 미디어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계열로 분석하

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유관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 및 해외 미디어교

육 현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

합계획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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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의 접근 가능성이 지식의 활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접근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유익한 정보와 해

로운 정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리

터러시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의 구조 변동이 일어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요구되며, 지식과 교육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5G가 상용화되고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는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폰이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꼽힐 정도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었다. 스마트 모

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지능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서비스,

VOD·OTT 등 비실시간 중심 방송서비스 또한 확대되면서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 미디

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개인이 콘텐

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면서, 자기표현과 사회참여 욕구가 확대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네이버,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서비스, SNS, 인터넷 개인방송, 팟

캐스트 등의 참여형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다. 참여형 미디어의 확대는 공동체적 감수성 

공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 미디어의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의 마을 미디어는 2017년 216개 대비 2018년 256개로 28.5%가 증가하였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와 스마트폰 대중화, SNS 이용 활성화는 사회적으로 

소통·참여의 확대를 불러왔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폭력, 소통의 양극화, 허위조

작 정보 확산과 정보 과부하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지능정보사회

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복잡하고 새로운 모습의 시청자 

이익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청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산업은 현재 OTT 시장 진출과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시도, MCN

· SNS를 활용한 1인 방송 및 결합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미디어 제작과 소비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

램,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기반의 대안적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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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생산해 내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크게 성장하였다. 1인 미디어는 매체 산업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공급, 수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지능정보사

회에서의 디바이스 성능의 고도화는 일반인이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

었으며, 5G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이 고도화 되었고, 동영상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이 다양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소셜 방송, 양방향 콘텐츠 등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

인화 기술과 콘텐츠 공급 환경이 조성되었다. 개별 이용자들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소비 

및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콘텐츠 제작 주체 측면에서의 다양성도 증가하였다. 이와 함

께, 콘텐츠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 중심의 매체 소비 환경이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

한 시청 및 미디어 소비 양상이 심화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정책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연결 시대에 따라 국민 중심

의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미디어 참여가 다각화되고 

확장되면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정책’을 발표하였다(방통위, 2017.12.06.).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의 정책 기조를 소비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이용자로 전환하였

다. 나아가 시청자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여 적극적 이용자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이용자 정

책방향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의 미디어 역기능 주요 이슈로는 첫째, 정보격차 이슈가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를 넘어 SNS, OTT(Over-the-Top 등이 활용되

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이 중요시되는 스마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환경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능정보사회화

에 따라 유해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유해정보, 불법정보, 혐오표현, 페이크 뉴스에 대한 미

디어 교육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유해정보는 처벌이 불가하므로 입법적 방안 및 청소

년에게 유해정보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시키고 자체적으로 분별하여 건전한 콘텐츠를 소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유해정보 외에도 미디어 교육 이슈에 

있어 혐오표현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통한 형사법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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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있지만 혐오표현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으

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로 사회를 교화하는 

이슈를 의미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최근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자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하거나 또는 본인도 모르게 허위조작정보를 접하게 되며,

허위조작정보 생성자들은 방문자를 유인하여 광고 수익·정치적 목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

는 니즈가 성립된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는 기준이 모호해서 이를 제약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설령 국가기관이 나서서 뉴스의 사실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시류에 의존한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특히 팩트체크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

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스

마트폰,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연결성이 높아진 반면 스마

트폰 과의존과 같은 ICT 역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아동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관

련하여 부모의 교육적 차원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미디어에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리터

러시 교육의 핵심은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영상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소통이 가능하며,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가 왜곡되

어 있는 것을 알고, 미디어를 활용하며,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에서 시작하여, 미

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에 ‘생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으

며(장석준⋅박창희, 2016), 미디어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창의적

인 생산 활동도 포함되었다(강진숙, 2009). 이후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고, 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는 ‘참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

고 있다. 미디어의 이용능력과 접근성 외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정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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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수준과 사회참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에 최근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와 다양한 역기능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포용’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디지털 정보사회의 모든 분야를 감싸는 생산성 향상

의 핵심도구로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성장 과정

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산업 정책을 의미한다.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

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국

민이 소외받지 않는 미디어교육을 위해 학교, 사회 중심의 대상별 미디어교육 구분 체계

를 국민 맞춤형 체계로 재구성하는 중장기적인 미디어 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지능형정보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전환기 미디어 약자 

및 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소통, 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미디어 역량의 중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편적 미디어 교육이 요구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미디어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이 시기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미

디어교육은 미디어시청교육과 프로그램 제작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이 시

기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초기로 시청자의 퍼블릭 액세스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의 제작과 실제 방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원 업무를 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미디어교육은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과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주목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분야가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방과 후 미디어교육활동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해외 국제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뿐

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스마트 미디어교육을 

통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2년은 방송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

거가 마련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정책의 새로운 기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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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의 법제화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정성 확대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15년 5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

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재단의 설립 이후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추가 

개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송의 실적 향상을 가져왔다. 이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3.0의 흐름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

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목표로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

화'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편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사업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이 확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VR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

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미디어교육 정책은 시청자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시민사회운동에서 출발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으로 변화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시청자미디어센

터 설립과 확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확장과 

지원이 증가되었다. 또한 정책 면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디

어교육 정책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시행 주요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리고 지역미디어센터의 교육 목적 및 시행 방법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기관의 

미디어교육 시행방식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각 기관에서 미디어교육 강사

를 양성하고, 교육 수요기관의 신청 및 공모에 따라 이를 파견하여 집체교육 형태의 교육

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 대상으로는 학교 내 청소년이 공통되어 나타났다. 이는 최

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에서 정규과목 외 교육 

기회가 늘어난 것과,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각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 그리고 '미디어'의 정의에서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교육 목적에 따라 구성된 각 기관의 교육 내용은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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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시청자미디어재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를 통해 얻

는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활용하고(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과의존을 예방하는 사업(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중점에 따라 매체 이용 자

체와,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의 활용, 그리고 매체의 건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으로 교육 내

용의 층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통일된 기제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따로 이루어

지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미디어 교육은 마땅한 목적론이 부재하고, 통일이 되지 않은 교

육 형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자율성을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현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도 일부 존재하지만, 현 체제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나 방향 등을 설정하지 못

하여 중장기적인 미디어 교육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목표나 

방향 등 미디어 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고 운영해나갈 협업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 미디어 교육도 핀란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요

구가 있다. 한편에서는 현행의 방식대로 각 부처에서 미디어교육 사업을 별도로 하는 방

식을 유지해야 미디어교육의 자율성이 담보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큰 

틀에서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여 적극적 지원이 어려워 미디어 교육

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문화부 산하 기관 “끌레미(CLEMI, 국립 미

디어교육센터)”에서 미디어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끌레미는 30년 동안 프랑

스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해왔고, 시민단체와 언론사 및 일선 학교를 매개해왔다.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 미디어 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매체들과 게임 등 넓은 의미로 미디어

에 속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끌레미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의 사례에

서는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의 연구와 활동 지원, 지식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처와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이 진

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기관들이 ‘미디어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지만 교육 대상 매

체 또는 비판적 사고, 체험, 제작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미디어 교육을 통합적

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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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하다.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끌레미의 캐롤 에피케 미디어교사 교육 담당자

는 “한국 정부의 미디어교육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과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된 목표나 목적의식 없이 표류하는 까닭으로 미디

어교육 시스템의 체계성 부족과 체계성을 확보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실

제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안정임 외, 2017)“는 

결론부의 미디어교육 정책방향 및 정책 제안 부분에서 “미디어 교육 기관별 차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통합적 구심체 필요”를 제시하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발의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기관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디어교육

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

간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합의와 협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결과는 첫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정책 체계 및 방향 수립 등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미디어교육 정책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미디어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권익보호 계획 수립 시 정

책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

한 종합적 중장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청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시청자 권익증진사업의 수혜대상

의 확대 및 사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내 미디

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미디어교육 관련한 정부부처‧공공 및 민간기관 간 협업

모델 구성 및 미디어교육 운영의 체계 구축과 효율성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미디어 소외계층의 교육 및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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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청자 및 소외계층의 미디어교육 참여와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국내외 미디어 분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미디어 센터 간의 교류·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체계화와 교육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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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가 삶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함

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필수적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미디어 

활용 역량이 소통·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필수교

육’으로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여론 왜곡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미디어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미디어리

터러시(Media Litercy) 교육 내실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과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

츠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평가 능력, 미디어를 통한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의미

한다(유럽위원회, 2009). 또한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며(`17.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21세기 역량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6. 세계경제

포럼(WEF, ‘The Future of Jobs’).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수많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영상을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미디어를 이해하며, 미

디어를 활용하고, 미디어의 왜곡을 파악하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

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편화와 유비쿼터스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호수 

속에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속의 숨겨진 메시지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폭언․혐오가 범람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 수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팽배함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

며, 미디어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디어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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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수적 역량이며,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디어환경에서 필요한 미디어교육을 살펴보고, 시청자미디어

재단과 유관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 및 해외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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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보고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1절에

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2절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환경을 거시환경과 산업환경, 정책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미디어역기능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정보격차 이슈, 유해정

보 확산, 허위조작정보, ICT 과의존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미디어 지능정보사회

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미디어복지로서의 미디어교육의 역

할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디어교육 정책변화와 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미디어교육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초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정책변

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2절에서는 기관별 미디어교육 운영 체계를 분석하였다. 기관 중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체계

를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미디어교육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미디어교육 법제화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미디어교육 부처간 협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미디어교육 중장기 운

영체계 개선방안으로서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절에서는 미디어교

육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그간의 방송통신위원

회의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성과를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제4절에서는 미디어교

육과 중장기 종합계획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와 이행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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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교육 

제 1절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환경 변화

1.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기술은 데이터(빅데이터), 네트워크(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lgorithm)등

을 활용하여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능정보기술

의 발전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더 뛰어난 수준으로 지능적 판

단이 가능한 ‘지능적 주체’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의 정보사회와 구별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화, 빅데이터 분석, 상시연결성, 즉시성, 알고리즘 등의 수단

의 이용으로 고도의 효율화가 나타난다. 모든 영역의 요소를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여 실수의 요인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

이다. 또한 ‘지능을 갖춘 비인격적 존재’인 인공지능이 새로운 행동주체로 등장하였다. 인

공지능의 인식은 인간 인식에 비해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 비용을 고려하는 사회에서 적

극적으로 채택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이 인지와 판단기능을 갖게 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차별성이 중요해지며,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요청받고 있다.

반면, 지식정보를 보유한 정보와 활용 능력에 따라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격

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이 강력한 힘과 자원으

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적이고 제한적이던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

과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초연결성과 실시간성을 극대화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계 지능의 시대로 발전한다. 이에 국방, 금융 등의 인트라넷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

화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환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

식정보는 유형의 자원이 아니며 축적과 활용에 물리적 제한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한 쪽과 소유하지 않은 쪽의 격차가 기존 사회에서의 거리에 비해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직업 및 지식체계의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기

술이 결합하여 고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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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지능정보사회에 있어 직업에 대한 불안과 실업에 대한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

되고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직업 및 지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인 

현재의 교육이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구조 변동이 일어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요구되며, 지식

과 교육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의 접근가능성이 지식의 활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접근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유익한 정보와 해로운 정

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리터러시 

또한 필요하다. 이에 공적 활용과 책무성, 윤리 측면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구조를 인지하도록 하고, 기술의 영향력에 대해 공동체의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권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이 디지

털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6 -

제 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환경 분석

1. 거시환경 분석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따라 거시적으로 사회환경과 기술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환경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회환경적으로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5G가 상용화되고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는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그림 2-1]과 같이 일

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꼽힐 정도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지능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 서비스, VOD·OTT 등 비실시간 중심 방송서비스 또한 확대되면서 ICT 기술을 적용

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애플,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기술기반 플랫폼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

주) 해당 매체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전체응답자 수(N=7,234, 단위: %)
자료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보고서, KISDI(2019)

특히 OTT의 경우, 스마트 모바일, PC와 TV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 N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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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이 가능하며 개방형 인터넷망으로 콘텐츠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방송과 

차별적이며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에 의해 각자

의 OTT 플랫폼 서비스가 론칭되었으며, 통신사 또한 모바일, IPTV를 통한 OTT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글로벌 OTT플랫폼인 Netflix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이를 견제하여 지상파 3사의 플랫폼인 ‘Pooq’(푹)과 SKT의 ‘옥수수’가 

통합하여 ‘Wavve’(웨이브)가 출범하며 국내, 글로벌 플랫폼 간의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OTT 서비스는 다수의 개인이 콘텐츠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면서,

자기표현과 사회참여 욕구를 확대시키게 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네이버,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서비스, SNS, 인터넷 개인방송, 팟캐스트 등의 참여형 미디어가 확산되

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용자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실시간 소통과 교감이 가능해졌다.

2018년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사한 KISDI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2019)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에 있어 OTT 서비스 이용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38.4%로 1

위, 페이스북이 11.5%로 2위, 네이버 TV가 3위(7.1%)를 차지하였다.

[그림 2-2] OTT별 국내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

출처: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보고서, KISDI(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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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미디어의 확대는 공동체적 감수성 공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 미

디어의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마을 미디어는 2017년 216개 대비 2018년 

256개로 28.5%가 증가하였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와 스마트폰 대중화, SNS 이용 활성

화는 사회적으로 소통·참여의 확대를 불러왔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폭력, 소통

의 양극화, 허위조작 정보 확산과 정보 과부하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층의 경우, 미디어 접근과 활용에 제한이 있어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미디어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아지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일반 평

균보다 눈에 띄게 낮은 정도를 보였다. 장애인의 경우도 일반 국민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된다.

[그림 2-3] 연령대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출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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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장애 여부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출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나아가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복잡하고 

새로운 모습의 시청자 이익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청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양산

되고 있다.

2. 산업환경 분석

방송통신산업은 현재 OTT 시장 진출과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시도, MCN·SNS를 

활용한 1인 방송 및 결합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미디어 제작과 소비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

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성화와 OTT 신규 동영상 서비스 확산, 온라인 광

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경쟁력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지상파의 광고매출의 비중은 40,4%로 2014년에 

비해 17.1%p 감소하였으며, PP의 광고매출이 1.62조 원인 것에 비해 1.30조원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

을 보인다. 또한, 2018년 디지털 광고비의 경우, 43,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하여 

방송광고비(39,639억)를 최초로 역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전체 광고시장에서 전통적 

4대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모바일, PC, IPTV 등의 뉴

미디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메조미디어, 2019; 정두남, 윤성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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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광고매출 추이

주) 지상파는 지상파DMB 포함

출처: 2019 방송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그림 2-6] 매체별 광고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출처: 메조미디어(2019)

실제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20년 7,801억 원까지 예측되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1%에 달한다(메조미디어, 2019). OTT 가입자 수는 2016년 691만 명에서 2018년 8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1) 앞으로는 5G 도입과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소비 습관에 따라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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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이며, 니치(niche) 콘텐츠 전략을 활용한 

OTT 콘텐츠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기반의 대안적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크게 성장하였다. 1인 미디어는 매체 산업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

라 콘텐츠의 공급, 수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바이스 성

능의 고도화로 일반인이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5G로 인해 네트

워크 환경의 고도화 되었으며, 동영상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개인, 소셜 방송, 양방향 콘텐츠 등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인화 기술과 콘텐츠 

공급 환경이 조성되었다. 개별 이용자들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소비 및 공유가 활발해짐

에 따라 콘텐츠 제작 주체 측면에서의 다양성도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콘텐츠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 중심의 매체 소비 환경이 증가하였다. 1인 가

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

디어를 활용한 시청 및 미디어 소비 양상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향과 콘텐츠 선호

에 있어서도 개인에 따라 다양한 필요가 증가하여 이에 맞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화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반 매체와 동영상 시청 태도도 증가하고 있

다. 국내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의 위축,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가입자의 증대와 콘텐츠 공

급 및 수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1인 미디어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발생하면서 1인 미디어 산업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주축으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각 개인의 취향

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1인 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전통적 매체와 차별적이다. 또한, 게임, 먹방, 브이로그, ASMR 등 기존 전통적 미디

어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주제로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더

1) 메조미디어(2019). 2019 OTT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https://www.slideshare.net/MezzoMedia/2019-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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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폭넓은 시청의 선택을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1인 미디어는 현장성, 상호작용성의 특

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이용자로 하여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대한 결속력

과 충성심 또한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높은 인기에 따라 최근에는 전

통 미디어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출연하거나 전통 미디어의 연예인이 1인 미디어 플

랫폼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미디어를 통해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 콘텐츠 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산업 

구조가 발생했다. 시청을 통한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브랜디드 콘텐츠, 미디어 커머스 등

을 통한 개인 크리에이터와 전통 매체 간의 협업, 전문 제작자와의 협업 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MCN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MCN 사업자들

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IP관리,

굿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융

합형 콘텐츠 산업의 빠른 확장은 기술,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제조와 유통 등 다양한 영

역에서의 융합에 의해 발전하였다.

3. 정책환경 분석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정책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연결 시대에 따라 국민 중심

의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미디어 참여가 다각화되고 

확장되면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정책’을 발표하였다(방통위, 2017.12.06.).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의 정책 기조를 소비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이용자로 전환하였

다.

이를 통해 첫째,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먼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방송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

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지역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높여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온

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음란물, 사이버 폭력 등의 역기능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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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

∎시장 선임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평가체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표 2-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과제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나아가 시청자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

통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여 적극적 이용자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서비

스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이용자 정책방

향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청자 방송 참여를 지원하여 2018년에는 92개 방송

사(지상파 16개, 케이블TV 73개, 채널사용사업자 3개)로 2017년(88개)에 비해 확대되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홈쇼핑 PP에게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에서도 시청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

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위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림 2-7] 시청자 방송 참여 확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에도 VOD, OTT와 같은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지상파 UHD 방송과 다채널 방송 등의 신규서비스 안착을 위한 제작기반 조성 등에 힘쓰



- 14 -

며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의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2019년에는 2018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 후, 발전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방송

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 둘째,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셋째,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넷째, 고품질 한류 방송 콘텐츠 제

작‧유통 기반 확충, 다섯째,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였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은 구체적 주요 업무를 설정했다.

정책 목표 주요 업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

① 방송의 역할 재정립

②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③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①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②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③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④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

②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③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고품질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②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③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

④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②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③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표 2-2>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 목표 및 업무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

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창작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외

주제작 환경 조성,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를 가져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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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신료 체납가산금 인하, 면제절차 간소화, 방송사 공익광고 편성 확대, 재

난‧사고 발생 시 터널 진입부 라디오 비상방송 실시를 계획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확대 구축(7개→10개), 마을 미디어 교육 확대(50개→70개 마을),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TV 보급률 80% 달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통신재난 시 사업자의 장애사실 고지 의무화를 통해 이

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넷째, 창작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외

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시행, 외주제작비 현실화 이행점검, 방송 

제작현장 안정 강화 조치 확산을 설정하였다. 다섯째,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사업자의 불법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제

도 도입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성범죄영상물 신속 심의를 위한 심의 절차 개선, 웹하드와 필

터링 사업자 간 카르텔 근절,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정부는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한 1인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과기부,

‘19.08.30).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선도적이나, 4

차 산업혁명 지원과 환경변화에 따른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적극 행정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를 선도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해당 

정책방안은 지능정보사회에 혁신성장의 기회로 주목되고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지

원을 마련하여 창의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디어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2-8] 1인 미디어 창작 전주기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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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체적으로는 창작자 발굴부터 해외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

적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먼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1인 미디

어 창작자를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발굴한 신인 창작자는 공공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 홍보로 공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행사 및 간담

회 참여로 인식제고 및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후, 해당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맞게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함께 지

원한다. 다음으로 제작지원에 있어 제작시설, 바우처(쿠폰)를 지원한다. 또한 빛마루 방송

지원센터의 ’1인 미디어 팩토리‘를 활용하여 제작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콘텐츠 제작,

세무·회계, 수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후에는 사업화 및 유통,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1인 미

디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 및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제 

공동제작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과 국제 공동제작 추진, 해외 견본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MCN-투자사 간의 매칭 추진, 크라우드 펀딩 추진, 국제 공

동제작 확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여건과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노력 또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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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지능정보사회 미디어역기능 주요 이슈

1. 정보격차 이슈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를 넘어 SNS, OTT(Over-the-Top)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이 중요시되는 스마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

보격차(Digital Divide)는 1995년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 Gary Andrew Pole이 처음으로 

Schoolnet Programs 기사에서 언급한 용어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

구, 기업, 지역들 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

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OECD, 2011).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

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 및 이용 기회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

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의 창출방식은 물론 정보를 활용한 가치 창출의 차이에 따

른 격차를 포괄한다(서형준, 2014).

정보격차는 사회, 지역, 문화 요인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가 벌어진다. Prieger와 Hu

(2008)는 정보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적 요인을 제시하며, 지역 통신 회사 간 

경쟁정도가 클수록 정보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Goolsbee와 Klenow는 신기술을 사

용하는 친인척 수 혹은 거주 지역에 형성된 신기술 이용자 간 네트워크의 크기가 정보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대편익과 충족

감의 순환구조를 통해 인터넷의 사용격차가 구조화될 때 문화 취향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격차에 있어 문화적 취향의 요인을 제

시한 의견도 있다(서우석·이호영, 2006). 반면 정보격차의 원인을 사회, 지역, 문화 요인에

서 찾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서형준 

‧명승환, 2016). 다른 관점으로 전현배·최온정(2018)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인터

넷 이용 편익의 차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 제시했다.

과기부(2018)에 따르면 정보격차는 보통 계층별로 구분하며, 4대 정보취약계층은 장애

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접근·역량·활용의 지표를 이용하여 

판단된다.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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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1.0%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63.0%, 활용수준은 65.9%

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장노년층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

게 측정이 되어 있으며, 디지털 정보화역량 수준은 50.0%(전년 41.0% 대비 9.0%p 증가),

활용 수준은 62.8%(전년 59.9% 대비 2.9%p 증가)로 증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애인의 인터넷 비이용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51.0%)라는 비자발적 이유가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9.0%)라는 자발적 이유보다 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노년층에서는 인터넷 비이용에 대한 이유로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

성을 못 느껴서’(65.8%)라는 자발적 이유가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

아서’(34.2%)라는 비자발적 이유보다 31.6%p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방향은 보편화된 정보화기기 접근에 필요한 기본적

인 역량과 콘텐츠 접근 및 활용에 대한 리터러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장노

년층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유인책을 통한 자발적인 이용의 증가 및 정보 리터러시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해정보 확산

지능정보사회화에 따라 유해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유해정보, 불법정보, 혐오표현, 페이

크 뉴스에 대한 미디어 교육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유해정보는 규제적용대상에 따라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구분하여 정의된다(윤여생, 유진호, 2012). 불법정보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 중 기존의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불법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유형별 형사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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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형 정보통신망법 형법/기타

제1호(음란물 배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호(명예훼손) 제70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제3호 (공포심 유발)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정보·통신 업무방해) 제314조

제5호 (청소년 유해물)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6호 (사해행위) 제248조

제7호 (국가기밀 누설) 제98조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9호 (기타 범죄) 기타 해당 처벌규정

<표 2-3> 불법정보의 유형별 형사처벌 규정

유해정보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 중 아동, 청

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해로움이 있는 정보”로 정의하며 불법정보와 다르게 

아동과 청소년에 국한된다. 유해정보는 처벌이 불가하므로 입법적 방안 및 청소년에게 유

해정보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시키고 자체적으로 분별하여 건전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우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유해정보 외에도 미디어 교육 이슈에 있어 혐오표현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나 이를 종합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일정

한 특성을 토대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민주화운동, 여성, 외국인, 호남지역 폄

하, 진보 인사를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

여 폄하하는 모습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8년 세종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혐오현상이 과거보다 심해졌냐’는 질문에 있

어 70.8%가 ‘더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혐오가 현실에서 문제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본다’는 응답이 88.6%로 나타났으며, 혐오현상 중 가장 심각한 분야는 ‘남녀갈

등’(33.2%)으로 나타났다(김용출·나진희, 2018. 12. 2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전교조 

여성위원회, 2017)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혐오, 성적 표현, 욕설의 온상으로 유

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이 지목되며, 이를 통해 답습한 청소년들의 66.7%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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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표현 중 여혐 표현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여혐 게시글, 댓글을 쓴 적이 있다’에 

27.9%가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노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통한 형사법적 처벌과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있지만 혐오표현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이 전제되어

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3.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용이해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라는 뜻이며, 조작정보는 '잘못된 정보이며, 정보의 수용자를 기만하려는 의

도가 있는 정보'이다.

허위정보는 소비자 마케팅 연구의 루머(rumor)와 관련된 부분과 의학 및 보건 연구 중 

오정보(misinformation)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유는 우

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파되는지의 과

정을 살펴보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마케팅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정보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공중 보건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허위조작정보로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치와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 황용석과 권오성(2017)은 “상업적 또는 정치

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 보

도의 양식을 띤 정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사실처럼 허위 

포장된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최근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허위조작정보를 접하게 되며, 허위조작정보 생성자들은 

방문자를 유인하여 광고 수익·정치적 목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니즈가 성립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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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위조작정보는 기준이 모호해서 이를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설령 국가기관이 나

서서 뉴스의 사실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

다. 독일의 경우, 플랫폼에 허위정보가 올라온다면 이를 판별하여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 그 방법과 책임을 정보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가한다(김성탁, 2019. 8. 15).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층이 ‘실버 누리꾼’이라 불리며 허위조작정보 중 페이크 뉴스를 이

용한 키보드 워리어2)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유튜브 상에서 극우 동영상 채널이 인

기를 얻고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 등과 같은 자극적 문구에 큰 글씨로 노인 타겟 마케팅

으로 페이크 뉴스를 전파하며 근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지상파를 넘는 상황

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그

로 인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떠도는 정보에 누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수용하기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페이크 뉴스를 읽

는 노년층을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함께 더불어 

페이크 뉴스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노년층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2-9] 유튜브에서 노인들이 즐겨보는 채널과 방송3사 뉴스채널 비교

자료: 정준호(2018. 6. 15)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법적 규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자

2) Keyboard warrior: 인터넷상에서는 거침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

을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



- 22 -

율 규제, ‘팩트 체크’의 확대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적 규제는 단시간 내에 가시

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며 가짜뉴

스 문제가 대두되며 정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 

가짜뉴스를 금지하고 처벌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법안 발의도 다수 이루어졌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과 관련한 내용 중에는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활성화

법 제정안이 있으며, 유 의원의 법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과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정보 수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0월, 허위조

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팩트 체크 활성화, 미디어리

터러시 도입,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 보

도 위치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 모두 8가지 항

목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유튜브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였다.3)

하지만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서 법적인 규제는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가 있다. 인터넷 서

비스 사업자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

는 방법과 알고리즘 개선 방법, 뉴스를 검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방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제한하여 허

위조작정보 제공자의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법 세 번째는 ‘팩트 체크’의 확대 방안이다. 세 가지 중 팩트 체크

가 가장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팩트 체크’는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공식적 발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강연 등 내용, 신문과 방송의 보도 내용, 페이스북, 트위

터, 블로그 등 SNS 발언 내용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

다. 국내에서는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 체크 활성화

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신규사업으로 팩트 체크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3) 이미나(2019.10.01.). 허위조작정보 대책 발표한 민주당, 유튜브 집중 단속,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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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팩트 체크는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은 언론사의 중요한 기능이자 책무라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팩트 체크는 언론에 뉴스의 사

실성을 판정해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증을 위해 더욱 많은 정보를 모

으고 확인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중립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윤리적 책무를 부여한다(정은

령, 2017).

이러한 팩트 체크는 언론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시민들

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언론사와 서비스 사업자가 협업하는 사례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언론사와 협업하여 페이크 뉴스에 대응하는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출범했다.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골자

는 ‘뉴스 제품의 협력 개발’, ‘저널리스트를 위한 트레이닝 및 툴 제공’, ‘두를 위한 트레이

닝 및 툴 지원’이다. 특히 ‘모두를 위한 트레이닝 및 툴 지원’을 통해 뉴스 판별력을 증진

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중이 양질의 뉴스를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교육 사업과 리서치를 지원하고 관련 공익 광고 제작을 돕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포함이 되었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을 줄이기 위

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부 팩트 체킹 기구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등 이용

자 개인과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극화 극복을 위한 

계획(The Digital Polarization Initiative)’은 허위조작정보 등의 문제에 대응해 시민들이 협

력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보 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이슈들에 대해 위키 형식의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한다(오세욱

‧정세훈‧박아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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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디지털 극화 극복을 위한 계획(The Digital Polarization Initiative)

국내에서도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SNU 팩트체크 센터: http://factcheck.snu.ac.kr)에서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는 27개 언론사와 협업하

여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를 비교 제시해준다.

[그림 2-11]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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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마지막 방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일찍부터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가짜뉴스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조작정보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2017에 이어 2018년에도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가짜뉴스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 교육에 집중하였다.

[그림 2-12]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

4.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문제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연결성이 높아졌지만,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같은 ICT 역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ICT 역

기능의 대표적 문제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

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과기부, 2018).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와 스마트폰의 기기적 특성, 키즈 콘텐츠

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아가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으며,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으로 스마트폰 과의

존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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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중 19.1%가 과의존 위험 상태이며, 전년 대비 0.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의존 위험군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7년의 

19.1%에서 1.6%p 증가하여 조사 대상 중 최대 증가 폭을 보였으며, 유·아동의 20.7%가 과

의존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아(만 3~5세)는 만 6~9세 아동보다는 과

의존 위험군 비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유아의 위험군 비율도 18.9%로 나타났다.

[그림 2-13]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자료: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기부)

2018년 청소년 집단에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으나 유일하게 감소하였으며, 가

장 크게 증가한 유아동을 중점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유아동에게 스마

트폰 과의존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유아의 주의집중력 및 자기조절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임경식·김수

향·홍혜경, 2014), 사회 및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영, 2016). 또한,

뇌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의 유아기에 영상과 같은 시청각적 자극이 반복적으로 

장시간으로 노출되면 뇌 발달이 저하되고, 정서, 인지 영역, 언어영역 등의 발달에 병리적

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권장희, 2012). 또한, 언어 및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아동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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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외부 대상과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 사용자에게 일방향적 자

극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특성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자와

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성 지수도 낮다고 보고하였다(김승옥·이경

옥, 2005). 유아동의 경우, 청소년과 다르게 수동적으로 스마트폰에 노출되므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부모 교육방침과 관련이 있다. 이에 유아동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관련

하여 부모의 교육적 차원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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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지능정보사회 미디어교육의 변화

1. 미디어리터러시 개념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와 ‘교육’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도구로서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하여(about) 배우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TV나 컴퓨터를 보조자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즉,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이용한(through

media)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about media)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권성호,

1997).

1962년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미디어교육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으며, 1979년 유네스코는 미디어교

육이란 “사회에서 미디어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적극적인 미디

어 수용자세 확립,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의 수용양식에 참여하고 수정하는 것, 미디어에 

접근권과 미디어의 창조적인 작업의 역할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Belloni, 1991,

임성호, 2003 재인용).

미디어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1992년 아스펜 미디어리터러시 지도력 연구소

(Aspen Media Literacy Leadership Institute)의 회의에서 최초로 논의가 되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의사소통 형식을 이용하여 미디어에 접근하고(access)하고, 미디어를 분

석(analyze)하고, 평가(evaluate)하고, 창조(produce)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였다(Aufderheide, 1993).

유럽위원회(2009)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미디어에 접근(access)하고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understand)하고 비판적으로 평가(evaluate)하고, 다양한 맥

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미국 미디어교육전국연합회

(NAMLE)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access), 분석(analyze), 평가(evaluate), 창조(create), 활동(act)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며, 오

프콤(OFCOM)은 미디어리터러시를 ‘다양한 상황에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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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이해(understand), 창조(create)하는 능력’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표현 능력,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2), ‘미디어와 환경을 비판적인 시각

에서 바라보며,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미디어를 구성하

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강진숙, 2010).

미디어리터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고 논의를 발전시켜왔

으며, 현재는 포괄적 개념으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미디어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해 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의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Jeong et al., 2012).

2.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의 확대

TV 등의 매체의 대중적 보급과 함께 미디어리터러시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디어리터러시는 영상매체에서 나타나는 선정적⋅폭력적 현실의 재현과 같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되었다(장석준⋅박창

희, 2016).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매스미디어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증진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권장원 외, 2015), 이 시기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미

디어리터러시 개념은 ‘비판적 리터러시’였다(홍유진·김양은, 2013; 원용진 외, 2013).

그러나 이후 미디어는 단순한 영상정보매체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또한 사회

적 문화로 자리 매김했다. 미디어 이용자는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아

닌 능동적 활용자, 생산자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에 ‘생

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장석준⋅박창희, 2016), 미디어 이용자들이 상호작

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창의적인 생산 활동도 포함되었다(강진숙, 2009).

이후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는 ‘참

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과 미디어의 이용능력 외

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능력에 따라 정보 확보의 수준 및 사회참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미디어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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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관련 논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발생

하는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이 포함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관점

으로 논의되고 있다. 버킹엄(Buckingham, 2016)은 미디어리터러시를 전통 미디어와 더불

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는 기술과 지식

을 의미하는 기능적 리터러시와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개인 스스로와 가족을 보호하는 비판적이고 예방적 능력을 포함한다

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전주혜·신명환(2017)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직

접 받는 수혜자들은 미디어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 스마트폰, 게임 등 미디어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등의 ‘미디어 폐해 예방 리

터러시’를 선호하는 유형의 하나로 꼽아 예방적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

다. 이처럼 최근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의 관점에서 미디

어의 부정적 영향을 교육함으로써 미디어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며, 미디

어 위험과 역기능 등을 예방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염정윤·정세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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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미디어 복지로서의 미디어 교육의 역할

1. 미디어 복지 정책 방향의 변화

1) 접근권 위주의 미디어 복지 정책

기존의 미디어 복지 또는 정보복지 개념은 미디어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access)’ 측

면에서의 불평등 해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부의 미디어 복지 정책이나 정보격차 해소 

노력도 대부분 접근권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소외계

층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한 127억원을 책정했다.4) 또

한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TV 보급사업 등

을 통해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복지 정책은 상당한 성과

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비해 미디어 또는 정보의 활용, 평가, 이해하는 역량 즉, 미디어리터러시의 격차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좁혀지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2) 미디어 역량 및 활용 격차

Clay Johnson은 <The Information Diet>에서 과도하게 생산‧유통되고 있는 ‘쓰레기 정

보(junk information)’로 인해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건강한 고품질의 ‘정보 식단’을 

누릴 수 있는 정보복지를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에 대한 분별력

을 갖추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미

4) 방통위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

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장애인용 TV 보급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지

원 및 청각장애인용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국민참여예산) (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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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에 접근해서 그 미디어의 작동원리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

면,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은 일반 국민의 90% 수준 이상으로 높

아졌으나, 역량이나 활용은 아직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4]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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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민성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 주

목받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의 ‘교육 2030 아젠다’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들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습득과 기술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정

재영, 2018).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이나 가치

관을 의미한다. 디지털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능력의 총합을 의미하는 

‘디지털 지능(DQ)’ 개념도 등장했다(DQ Institute).5)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 디지털(Born Digital)’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는 물론, 중장년, 고령층 등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들도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6)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

성이 각기 다른 다양한 세대와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미디어가 공존하는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시민의 의식과 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디지털 네

이티브라 하더라도 실제로 ‘디지털 역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

하다(David Wright, 2018).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것이 바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

추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건강한 미디어 활용을 위해서도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한 미디어 교육이 요

구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는 인간도 사물인터넷의 한 요소로서 정보를 주고받

는 객체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점차 도태되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조영임, 2017). 그런데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주민 등 새로운 미디어 환

경에 적응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고삼석, 2019).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5) 여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권리, 디지털 소통능력, 디지털 정서지능, 디지털 안

전, 디지털 보안, 디지털 사용능력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된다. 

6) 이는 Marc Prensky의 2001년 저서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에서 사용한 개

념으로, 현재의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디지

털 환경에 대한 익숙함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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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수준7)이 상대적으로 낮아 70대 이상의 경우 일반 국민의 42.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월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87.6% 수준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

디어 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제

고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등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림 2-15] 연령별(좌), 월가구소득별(우)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주)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2.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 교육

‘디지털 포용’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디지털 정보사회의 모든 분야를 감싸는 생산성 향상

의 핵심도구로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성장 과정

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산업 정책을 의미한다(고삼석, 2019). 디지털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미디어교육을 위해 학교, 사회 중심의 대상별 미디

7)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로서, 접근 수준 20%, 역량 수준 40%, 활용 수준 40%를 가중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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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 구분 체계를 국민 맞춤형 체계로 재구성하는 중장기적인 미디어 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능형정보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전

환기 미디어 약자 및 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

하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소통, 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미디어 역량의 중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편적 미디어 교육이 요구된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시민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21세기 역량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중요성 대두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등을 리터

러시 역량의 핵심요소로 강조했다.8)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대

처하기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미디어 

교육과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미

디어 복지를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 개념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연결시대에 미디어 복지가 더욱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사회적 필수재로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디지털 정보 격차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시켜 계층 간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수록 보편적 미디어 복지를 위한 미디어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윤리교육 차원을 넘어서는 ‘미디어 복지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세계경제포럼(WEF, ‘The Future of Job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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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 및 운영체계 분석

제 1절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 분석

                

1.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초기 (2000년~2006년)

1) 2000년~2006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미디어교육 정책의 본격적 발전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은 미디어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했다. 통합방송법이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에 끼친 가장 큰 근거 조항은 시청자 권익 보

호 조항이다. 방송법 3조(시청자 권익보호)는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이익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시청자의 권익은 방송사의 시청자

위원회의 구성,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 시청자의원회의 의견제시에 대한 수용 및 반

론보도청구권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

의 활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9).

이 시기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미디어교육

은 미디어시청교육과 프로그램 제작 교육 분야로 분류되어 시행되었다.

학교 미디어교육의 경우 초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자료 CD를 배포하는 등 일괄적인 미디어교육을 시도하

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사업은 시청자 권익을 위한 사업으로 꼽혔으나, 실질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제 방영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방송

위원회는 교육 및 제작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단체의 제작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실시하기 위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진로(2008)는 시청자미디

어센터의 역할에 대해 시청자의 퍼블릭 액세스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9) 「방송법」(2002.3) 제38조(기금의 용도)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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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방영으로 이어지는 실무적 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구체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이전, 정부, 민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미디어센터 건

립이 시행되고 있었다. 2000년 서울시와 영상진흥위원회가 각각 청소년미디어센터와 미디

액트를 설립해 미디어센터를 운영했다. 서울시립 청소년정보센터와 영진위의 미디액트가 

설립됨에 이어 마산MBC가 2003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소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했다.

2005년 11월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역MBC계열사가 미디어센터를 건립·운영하였다. 영진위의 지역 미디

어센터의 건립은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운영은 외부 전문단체나 기관이 위탁받아 운영되

고 있었다(김경환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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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일 유형 지원기관 센터명 소재지

2000.2.24.
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

서울시립청소년정보센

터 스스로넷
서울

2002.5.9.
영화계 

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서울

2003.11.12
.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계열사

마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마산

2004.5
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 아리랑미디어센터

서울

(성북구)

2004.5.
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 강서구 강서 영상미디어센터

서울

(강서구)

2004.8.24.
영화계 

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
시미)

전주

2005.1.19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계열사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

2005.1.18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계열사

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

2005.11.25
.

국가기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위원회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

2005.11.25
.

정부부처 

시청자미디어센터
문화관광부 김해 영상미디어센터 김해

2005.5.9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계열사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춘천

2005.7.31.
정부부처 

시청자미디어센터
문화관광부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제주

2006.10.13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계열사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

2006.10.12
방송사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계열사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

2007.6.12.
국가기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위원회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

<표 3-1> 2000년~2007년 미디어센터 설립 현황(시계열)

자료: 김기태(2007) 자료를 기반으로 시계열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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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2008년~2011년)

1)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

2008년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

가 새롭게 출범한 해다.

미디어교육은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에 있어 시청자 프로그램의 

제작 성과로 나타났으며,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와 미디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

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및 공부방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초·중고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저소

득층·다문화 가정의 자녀 대상 공부방을 위한 방송기자재 및 미디어 교육 지원, 그리고 미

디어 중독 예방활동 지원으로 나타났다.

2) 2009년: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주체 및 추가 건립 필요성 대두

2009년에 접어들어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파진흥원

(KCA)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전파진흥원 재규정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

제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하고, 위탁 운영을 맡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 센터 추가 건립 

방안을 모색하며, 타 부처 및 각 운영 주체의 미디어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각자의 기능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중장기 운영방안을 검토하

였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도 미디어교육에 반영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방송통신융합 체

험 및 홍보관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방송 및 유관기관,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MOU 체

결,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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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내실화 방안으로는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과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으로 구분

되었다. 미디어교육 교재개발로는 소외계층 대상별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운영이 시행되었다. 미디어교육활동 지원으로는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활동지원, 정책포럼 실시, 강사양성 지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의 사

업으로 구체화되었다.

3) 2010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문성과 지역성 강화 

2010년은 '시청자미디어센터발전협의회'가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시청자미디

어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지역성을 고려했다. 해당 협의회는 이 학계·지역 언론계·시

민단체 관계자 등 2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

하고 반영하고자 했다. 부산, 광주 등 각 센터 별로 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센터가 실시하

는 주요 사업계획과 운영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을 제공했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2).

시청자미디어센터 백서를 발간하여 미디어센터 사업의 기획, 운영, 성과 분석 등의 단계

에서 체계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해당 연도에 시청자미디어

센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5월에서 7월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일 개관하는 

방침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있어서 지역 방송사와의 MOU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졌다. 이를 통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방영될 수 있는 수급로를 마련

했다.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에서는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에 교육에 사용되는 장비

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미디어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미디어교육 분야로는 미디어 역기능 예방교육 및 방과 후 미디어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교육 영역이 확장되었다.

또한 해외 미디어교육 국제컨퍼런스 실시로 해외의 미디어교육 정책 방향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미디어교육의 국제적 흐름을 살피고자 했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정기적 학술

대회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미디어교육 연구저널을 발간하고, 계층별 지원사업을 실시하

는 등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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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스마트 미디어교육을 통한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화 등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사회통합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스마트 미디어교육을 통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자 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의 확대운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다양한 지역 미디어 

센터 간 협력 체계 확대를 추진했으며, 지역 장애인방송 제작 사업의 확대 등도 과제로 삼

았다.

또한 지역 시청자들의 미디어교육 수요와 접근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 방송사

와 연계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이나,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과정 

개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성과로 삼았다.

2011년은 특히 「방송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

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만들었다.

3.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2012년~2015년)

1) 2012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2012년은 방송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가 명시된 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

어교육 정책의 새로운 기점으로 삼게 되었다. 2012년 1월 17일 신설된 방송법 제90조의2에

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수행할 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체험·홍보, 시청

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방송설비 이용 지원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

한 사업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

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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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표 3-2>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근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의 법제화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정성 확대

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설립 근거 마련 이전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으

로 인하여 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시청자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법제화 이전 전국의 시청

자미디어센터는 2005년 개관한 부산 센터와 2007년 개관한 광주 센터로 두 곳에 그쳤으나,

설립근거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설립 예산(146억 원)을 확보하여 2014년 7~8월에 

강원, 대전,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연달아 개관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에 시

청자미디어센터가 2008년부터 확보한 예산 중 설립으로 가장 큰 예산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 37 43 41 41 35.3 - - -

센터 운영 - 35.3 49.4 64
센터 설립 - 146.2 50 25
법인설립 - 17

<표 3-3>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 확보 추이(`08~`15)

*주) `12년 예산 계정이 시청자 지원 사업에서 시청자권익보호활동 지원으로 통폐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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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권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노인, 아동·청소년 관련 단

체를 선정하여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하였다. 강사 양성으로는 서울, 공주, 순천, 부산, 창

원,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방과 후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부산권에서는 대학생 대상 미디어교육 전공 교과 과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남대, 목포

대, 부산교대에서 수업이 개설되어 미디어교육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장했다.

2) 2014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개관 

2014년에는 강원, 대전, 인천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추가로 개관되었으며, 시청자미디어

센터 미설립 지역에서도 센터 설치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4년에 울산과 서울센터의 

설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국적 센터 건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5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인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다.

2014년에는 미디어교육 자유학기제 지원 학교를 기존 4개소에서 2015년 30개교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또한 2015년 400명 전

문강사 양성을 목표로, 미디어교육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보 정책

을 실시했다.

재단 설립 이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 방

통위는 KCA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수립

과 집행 등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평가 책임을 수행했다. 이 외에도 센터가 설치된 지역

의 지자체는 지역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방통위-KCA-지자체가 운

영 주체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예산·사업수립)

위탁협약체결 KCA
(실행계획·예산 수립)

내부조직 센터

(업무수행)(매년) (부서단위)

<표 3-4> 시청자미디어센터-KCA 운영체계 

자료: 미디어미래연구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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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교육 정책변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이후(2015년~2018년)

1) 201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2015년 5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미디어교

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재단의 설립 이후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었다. 전국 6개 시청자미디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단 설립 해인 2015년에만 8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미디

어교육을 지원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는 진로탐색, 학생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기본 모형으

로 두어 미디어를 기획·촬영·편집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제작교육이 있었다. 또한 

아나운서, PD, 기자 등 직업을 체험하고, 전·현직 방송인이 특강을 시행하는 등 학생들이 

미디어 현장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양

성된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강의를 제공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제작설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참여프로그

램 제작지원과 시청자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청자 프로그램의 방송

사 방영을 지원했다. 이 연계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방영 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추가 개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송

의 실적 향상을 가져왔다.

'시청자미디어축제'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더 나아간 형

태로,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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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1인 미디어와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

한 역기능으로 미디어 격차 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

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중·고·대학교 등의 학교별 미디어교육의 확대 및 맞춤형 미디어교

육 지원 체계를 수립했다.

학교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는 학교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체계 확립으로,

재단 설립 이전 기존 학교 미디어교육이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됐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본 체계는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 계획안을 재단에서 심사 및 결정하

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학교와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시행하는 사업 조율 역할

을 함께 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3.0의 흐름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

였다.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등 능동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자유학기제 미

디어교육과 미디어거점학교 운영에 활용했다. 미디어거점학교 운영은 지역 방송사와의 업

무체결을 통해 실시했다. 지역 방송사인 16개 방송사는 학생 작품을 지역 지상파 등에 방

영하여 학생들의 수료 작품이 방영될 수 있도록 했다.

3) 2017년: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목표로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업

무가 추가되었다. 보편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사업으로 학교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었다. 교육의 목표가 제작 기술 습득을 통한 미디어 접근성 강화에서 

미디어 역량 강화로 전환되었다. 대상 또한 지역민 및 소외계층, 학생에서 전 국민으로 확

대되었다. 중장기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미디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였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미디어 및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VR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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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다.

5. 미디어교육 정책의 변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미디어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이 시기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미

디어교육은 미디어시청교육과 프로그램 제작‧교육 분야로 분류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초기로 시청자의 퍼블릭 액세스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

램의 제작과 실제 방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원 업무를 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미디어교육은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과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주목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분야가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방과 후 미디어교육활동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해외 국제컨퍼런스 및 

학술대회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스마트 미디어교육을 통

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2년은 방송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가 명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정책에 새로운 기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시

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의 법제화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정성 확대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15년 5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

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재단의 설립 이후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추가 

개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송의 실적 향상을 가져왔다. 이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3.0의 흐름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

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목표로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

화'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편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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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VR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

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미디어교육 정책은 시청자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시민사회운동에서 출발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으로 변화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시청자미디어센

터 설립과 확대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확

장과 지원이 증가되었다. 또한 정책 면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교육 정책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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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구분
시청자미디어재단 연혁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미디어교육 기관

2000~
2005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근거 마련

(2000.3)

Ÿ 시청자 단체 지원

사업으로 미디어

교육 실시

Ÿ 서울시 청소년정보

센터 스스로넷 설립

(2000)
Ÿ 영화진흥위원회 

미디어센터 '미디

액트' 설립
Ÿ 마산MBC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

(2003)

2006~
2014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05.11)

-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07.6)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마련 (방송법 제90조의2) 
(2012.1)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근거 

마련 (방송법 제90조의2) 
(2014.5)

Ÿ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 발족

(2014.5)강원, 대전, 인천시청자미디어

센터 개관 (2014.7-8 )

2015~
2018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2015.5)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5.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2016.2)

Ÿ 학교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체계 수립(2016)
Ÿ 자유학기제 지원 

학교 확대('15년 

85개교→ '16년 

122개교)
Ÿ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 검정 등록 

및 실시

Ÿ 교육부: 전체 중학교

에서 자유학기제 

운영(2016)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6.12)
- -

<표 3-5> 시청자미디어재단 연혁에 따른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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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관별 미디어교육 운영 체계 분석

1.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5월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방송법」 제90조의2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1. 삭제 <2014. 5. 28.>
2. 삭제 <2014. 5. 28.>
3. 삭제 <2014. 5. 28.>
4. 삭제 <2014. 5. 28.>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 5. 28., 2015. 12. 22.>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 5. 28., 2015. 12. 22.>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8., 2015. 12. 22.>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5. 12. 22.>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본조신설 2012. 1. 17.]
[제목개정 2015. 12. 22.]

<표 3-6>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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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의 비전은 ‘시청자의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미디어역량 강화와 미디어참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

성하고자 한다. 목표 체계로는 5대 전략목표에 따른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각 

목표로는 지능정보사회 미디어역량 강화, 시청자 미디어소통 활성화, 장애인 미디어 접근 

보장 통합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미디어환경 조성, 사회적가치 추구 혁신경영 강화로 이

루어져있다.

[그림 3-1] 시청자미디어재단 전략체계도-비전, 목표, 전략과제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비전 소개



- 51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생활 미디어참여 지원, 장

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접근 보장, 방송제작 장비·시설의 이용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

이 구성된다. 맞춤형 미디어교육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지역민 등 대상별 미디어교육 프로

그램 개발·운영 및 미디어 역기능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등이 있다. 실

생활 미디어참여 지원 사업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방영을 통한 방송참

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미디어교육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 보장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

송기기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제작 장비 및 시설의 이용지원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방송시설 및 장비 대여 사업이며, 시청자 권익보호는 시청

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청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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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맞춤형 

미디어교육

Ÿ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

Ÿ 미디어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Ÿ 미디어 이해와 역기능 대응 교육 실시

Ÿ 지역사회 미디어교육 협력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Ÿ 미디어교육 연구조사 및 강사 역량 강화

실생활 

미디어참여 

지원

Ÿ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Ÿ 시청자 방송참여를 위한 미디어교육 및 시설장비 지원

Ÿ 시청자 제작단 활동 지원

Ÿ 공동체(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접근 

보장

Ÿ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Ÿ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보급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Ÿ 이행검증 시스템 운영 등 장애인방송 품질 개선

Ÿ 발달장애인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제작 

장비·시설의 

이용 지원

Ÿ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및 운영

Ÿ 방송시설(편집실, 녹음실, 스튜디오 등) 이용 및 대관 지원

Ÿ 방송장비 대여(카메라, 캠코더, 마이크 등)

시청자 

권익보호

Ÿ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Ÿ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등 방송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Ÿ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표 3-7>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요 사업 내용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주요 사업 소개 (https://kcmf.or.kr/cms/board/content.php?menuIdx=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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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Ÿ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 미디어교육 학습체계 구축

Ÿ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Ÿ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의 미디어격차 해소

Ÿ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구축, 소외지역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

Ÿ 미디어 역기능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Ÿ 1인 미디어, VR, 드론 등 뉴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Ÿ 국내외 미디어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Ÿ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미디어교육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Ÿ 미디어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연구조사 및 

인력 양성

<표 3-8>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사업 주요 내용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미디어교육 (https://kcmf.or.kr/cms/board/content.php?menuIdx=32)

1)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사업으로 학교 미디어교육과 일반 미디

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미디어교육

은 전 연령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학교 미디어교육은 자유학기제 지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

원과 동아리 지원으로 구분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24시간 내외

의 교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학교에 미디어교육 강사를 지원한

다. 이와 연계하여 미디어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체험 스튜디

오를 통한 1회 진로체험 과정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찾아

가는 미디어나눔버스'로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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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미디어교육 관련 교과나 교과과정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해당 연구·선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1학기 또는 1년 동안 지원하며 2019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학교 동아리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방송반 및 방송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전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36시간 내외의 강의 지

원과 지역방송사와 연계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각종 공모전 출품을 지원

하여 방송제작분야의 적성을 발굴한다.

`14년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실시하는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이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미

디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내 정규과정으로서의 미디어교육 실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자료: 안정임 외(2018)에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고를 토대로 `19년 운영 내용 추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학교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제작 및 체험을 위주로 미디어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은 영상 제작, 라디오 제작, 뉴스 제작 등의 

미디어제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스튜디오 및 미디어 제작을 체험하는 미디어진로

체험과 동아리지원 또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같이 제작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함으

로써 매체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령기 청소년에게 미디어 역량 강화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도 자유학기제 학교 동아리지원 합계

2014 4 - 4

2015 85 16 101

2016 122 54 176

2017 201 68(19개교 연구학교) 268

2018 230 70 300

2019 250 78 328

<표 3-9> 시청자미디어재단 학교 미디어교육(초·중·고)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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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용

영상제작교실 촬영, 편집 프로그램 이용법 학습

라디오 제작 라디오 기획안 작성, 대본 및 큐시트 작성, 라디오방송 녹음, 편집하기

스마트 영상 

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 다양한 촬영 기법과 주제별 

표현법 배우기

애니메이션 

제작
스토리보드와 레이아웃 제작, 애니메이션 연출법의 이해와 촬영 및 편집

청소년 

뉴스제작
뉴스의 이해, 뉴스 생태계 이해, 팩트 체크, 기사 작성 및 촬영, 영상 편집

광고제작 영상기획 및 영상문법의 이해, 촬영과 편집, 홍보 및 광고영상 촬영

드라마 제작 영상 제작 및 영상문법의 이해,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이해 등

<표 3-10> 시청자미디어재단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내용

자료: 2018 시청자미디어재단 학교미디어교육 사례집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일반 미디어교육은 지역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미디어교육,

상설미디어교육, 체험형 미디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미디어교육은 마을 사람들

이 직접 공동체의 관심사와 의견을 공유할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다.

상설미디어교육은 매월 개설되는 강좌로 일반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초, 중, 고

급 단계별로 구성된다. 체험형 미디어교육은 TV, 라디오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역할을 맡아 체험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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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강좌 예시

공동체

미디어

교육

공동체라디오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마을의 관심사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교육

Ÿ 마을미디어교육(동작공동체라디오)
(서울)

Ÿ 튼튼한 군미디어교육(강원)
Ÿ 빅프레임 제작단 맞춤형교육(부산)

상설

미디어

교육

상설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강좌로, 미디어 제작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

Ÿ 1인미디어제작실 활용교육(대전)
Ÿ 다큐사진아카데미(울산)
Ÿ 영상편집심화(강원)

체험형

미디어

교육

TV, 라디오 등 미디어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미디어교육

Ÿ 레디 큐!(TV체험) (인천)
Ÿ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대전)
Ÿ 서울Live On (서울)

<표 3-11>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유형별 강좌(2019년)

2)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미

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

해 우선 지원하여 미디어교육 환경 및 미디어 제작 시설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

고자 한다. 미디어 나눔버스 사업으로 다양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직접 지

원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간

접 지원방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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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 

유형
상세내용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직접 

지원

Ÿ (대상) 지역미디어센터 미설치 지역 학교, 아동센터, 경로당,
군부대 등

Ÿ (지원) 미디어나눔버스의 방송 장비, 스튜디오 등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사업

간접 

지원

Ÿ (대상)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지원

Ÿ (지원) 미디어교육 진행비, 교육장비(현물대여), 교육 컨설팅

<표 3-12>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사업

(3) 기타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이 외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

화는 미디어교육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

한 시행 주체가 원활하게 교류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

업을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으로 VR이나 드론 등의 장비를 미디어교육

에 활용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센터

에서 담당하는 사업 권역이 1개 시·도 이상으로 배정되어 있어 증가 추세에 있는 미디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수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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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 구분 사업권역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 경남, 제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 전남, 전북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 경기 일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 대구, 경북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경기도(인천센터 권역 제외)

<표 3-13>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담당 사업 권역

주) 인천센터 경기권역: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자료: 각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시청자제작지원 채널 수 및 방영시간 추이는 ̀ 11년 이후로 꾸

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 접근권 보장에 꾸준

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센터 제작지원 

채널(수)
24 24 26 31 33 42 57 77 314

센터 제작지원 

방영시간(분)
7,905 6,474 5,422 5,575 8,878 10,907 14,465 19,109 78,735

<표 3-14> `11~`18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제작지원 이용현황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에 있어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찾아가는 나눔버스라는 

미디어 기자재 인프라는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에 있어 미디어 

시설·장비 체험은 여전히 유의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보편화로 1인미디어가 활성화 되었으나, 여전히 전문적인 촬영·편집 시설 및 장비, 음향 

시설, CG 등 후반작업 시설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미디어와 

관련한 진로를 체험하거나, 직접 전문 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학생 및 시민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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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가진 

미디어교육 시설 인프라는 체험형 미디어교육 시행에 있어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동시에,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력하는 체험

을 통한 매체 교육은 미디어 역량 증진에 있어 제작 부문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상대

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1인 미디어 활성화는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제작 의지 및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측면에

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대상 확장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미디어 제

작 체험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전문적 미디어 제작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자체 홍보 및 크리에이터 지원의 수단으로 1인 크리에이

터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10) 지자체와의 확장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협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 관리 비용을 지적할 수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제작 및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타 미디어교육 기관 대비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보

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해 VR, AR 등의 새로운 장비가 요구

되는 만큼, 시청자 접근권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미디어 시설·장비 

인프라

체험 위주의 

미디어교육

1인 미디어 환경을 

통한 제작기회 

증대

장기적 시설·장비 

관리 비용

<표 3-15>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사업 SWOT 분석

10) 천경석 (2019. 11. 17). '대세는 1인 미디어, 도민 누구나 '크리에이터''.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281&replyAll=&reply_sc_order_b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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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2월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기관으로 두고 있

는 기관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의 목표 

및 업무를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2009년 7월 전부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

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매체 융합 등의 변화에 따라 지

원 범위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고, 개정 이전 신문법(개

정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체계를 개선한 결과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전은 '저널리즘 가치실현 전문기관'으로,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

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4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과제가 구성

되어 있다. 전략목표로는 국민 중심 언론·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뉴스미디어의 사회적 가

치 실현, 정부 공공광고를 통한 동반성장, 혁신성장 강화가 있다. 이 중 미디어교육은 뉴스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의 전략과제로 설정되어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 3-16>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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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전, 목표, 전략과제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미션·비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은 총 8가지로 분류된다. 뉴스 및 언론의 진흥, 언론공익사업,

언론인 복지, 정부광고 등이 있다. 미디어교육은 '언론공익사업'의 세부 사업인 '미디어교

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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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류 세부사업

뉴스미디어진흥

Ÿ 디지털뉴스 인프라 구축

Ÿ 뉴스저작권사업

Ÿ 조사연구사업

Ÿ 뉴스콘텐츠품질제고

Ÿ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Ÿ 뉴스트러스트운영

뉴스 유통구조 개선
Ÿ 공배센터개설 및 운영지원

Ÿ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

언론공익사업

Ÿ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지원

Ÿ 읽기문화진흥사업

Ÿ 신문윤리심의지원

Ÿ 소외계층정보복지지원

언론진흥사업

Ÿ 국제교류

Ÿ 언론역량 강화

Ÿ 언론산업현황 정보

Ÿ 언론인 초빙교수 운영

언론인 복지
Ÿ 언론인 금고

Ÿ 프레스클럽

정부광고 Ÿ 정부광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사업

Ÿ 지역신문발전지원

Ÿ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Ÿ 공익성활동지원

기부금사업 Ÿ -

<표 3-17>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 현황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사회 미디어교육 활성화, 미

디어교육 인프라구축의 세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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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구분 세부 사업

학교 

미디어

교육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Ÿ 초·중·고등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Ÿ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

교사 연수

Ÿ 교사 연수: 집합연수 및 특화연수 

운영(시도교육청과 공동 시행)
Ÿ 온라인 연수: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유·초·중등)운영

사회 

미디어

교육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

Ÿ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Ÿ 뉴스리터러시교실

Ÿ 학부모교실

인프라

구축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Ÿ 신규 강사 양성

Ÿ 기존 강사 보수교육

정보 교류

Ÿ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Ÿ 미디어교육 국제교류 사업

Ÿ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사업

연구 및 개발
Ÿ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Ÿ 미디어교육 산학협력포럼

기타 인프라구축

Ÿ 대학강좌 지원사업

Ÿ 지역신문활용 교육 지원사업

Ÿ <미디어리터러시> 웹진 발간

Ÿ 미디어교육 효과 조사

<표 3-18>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사업 개요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학교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분별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

해 학교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은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사연수로 구성된다.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는 각 학교에 미디어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

시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 시행 사업이다. 정규 교과과정 및 정규교과 외 시간에 미디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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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업을 진행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미디어교육 강사 24시간과 8개월 간 20부의 

신문구독을 지원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수업

에 필요한 강사 및 수업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디어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수업용 

신문과 e-NIE(온라인 뉴스활용교육) 프로그램 및 중등 미디어교육 교재 '뉴스 Talk, 뉴스

를 만나다! 미래를 만나다!'를 지원한다.

구분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합계

초 중 고 특수 합계 중(합계)

2016 58 129 42 - 229 146 375

2017 36 64 61 - 161 124 285

2018 20 43 54 1 118 302 420

2019 18 45 56 1 120* 128 248

<표 3-19> 한국언론진흥재단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시행 현황

주1) 안정임 외(2018) 조사 결과에 2019년 시행내용을 추가함

주2) 미디어교육 포털(forme.org)의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시행내용과 차

이가 날 수 있음

*`19년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로 최대 60개교 규모로 추가 지원이 공고되었으나, 본 합계에는 반

영하지 않음

교사 연수는 시·도교육청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교수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교사 연

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시도교육

청과 연계한 집합연수와, 학교 및 교과연구회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 연수프

로그램을 시행한다. 온라인 교사 연수프로그램으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미디어리터

러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은 교사 및 온라인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사업이 있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유아,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으로, 생

애주기에 맞춘 리터러시 역량 향상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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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등과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고 기관별 미디어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식

으로 시행된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디어교육 평생교실로 

구분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과 신문사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은 지역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교육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1년간 미디어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 시설이나 단체에 1처 당 1,500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신문사가 직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및 

NIE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간신문사의 <1일 기자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공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주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단체의 운영 계획, 교육 역량 등의 기준을 통해 심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사업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에서 시행되는 미디어교육으로, 미디어교육 강사가 파견되어 6시간 이내의 수업을 

시행한다. 시행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뉴스리터러시 교실과 학부모 교실로 구분되며, 뉴

스리터러시 교실은 지원처의 요청에 따라 뉴스리터러시 관련 맞춤 주제를 시행한다. 다문

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뉴스 활용 한국어교육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학부

모 교실은 가정 내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향상 교육이나 독서, 글쓰기,

신문 스크랩 및 진로 포트폴리오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예시로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생교실 사업을 실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설 프로그램은 협

약을 체결한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참여 대상을 고려하여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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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개설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여 대상

강동구
양육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아이 성장영상

6월 12일 (수) 10:00~12:00

유아 및 초등 저학년6월 19일 (수) 10:00~12:00

6월 26일 (수) 10:00~12:00

구로구

양육자가 알아야 할 

미디어리터러시
9월 10일(화) 10:30~12:30

초~중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양육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아이 성장영상

9월 17일(화) 10:30~12:30

9월 24일(화) 10:30~12:30

노원구

양육자가 알아야 할 

미디어리터러시
7월 5일(금) 10:00~12:00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

양육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아이 성장영상

11월 17일(일) 10:00~12:00
신혼부부

11월 17일(일) 12:00~14:00

도봉구

양육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아이 성장영상

6월 10일(월) 13:30~15:30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6월 12일(수) 13:30~15:30

양육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아이 성장영상

6월 14일(금) 10:00~12:00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6월 17일(월) 10:00~12:00

동대문구

양육자가 알아야 할 

미디어리터러시

6월 12일(수) 19:00~21:00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5월 18일(토) 10:00~12:00

가족이 함께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팅

5월 25일(토) 10:00~12:00 초·중·고 자녀 및 

양육자6월 1일(토) 10:00~12:00

<표 3-20> 한국언론진흥재단-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MOU 미디어교육 과정(예시)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2019. 4. 26.)

`16년부터 ̀ 19년까지의 평생교실 사업 실적을 살핀 결과 ̀ 18년에 다소 지원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19년도에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6년과 `17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 프로그램 중 NIE 교실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학부모교실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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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IE 교실 학부모교실 합계

2016 75 47 122

2017 118 30 148

2018 30 26 56

2019* 86 16 102

<표 3-21>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평생교실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자료: 안정임 외(2018) 조사 결과에 2019년 시행내용을 추가함

* `19년 미디어교육 평생교실로 최대 60개처 규모로 추가 지원이 공고되었으나, 본 합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미디어교육 인프라구축은 미디어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강사

를 양성하고 교재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 정보 교류,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이 인프라 구축 사업에 포함된다.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은 신규 강사 양성 및 기존 강사의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한국언론

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풀 12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사풀에 등록된 강사는 

매년 1~2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 과정으로는 서류, 수업 PT 및 면접, 교육과정 

이수를 거치며 경력 여부에 따라 과정 이행 순서 및 교육과정 이수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 교류 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우수 사례의 확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미디어교육 

전국대회와 해외 미디어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미디어교육 국제교류 사업,

그리고 이러한 정보나 미디어교육 교재를 공유하는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사업이 있다. 연

구 및 개발 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사업,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미디어

교육 우수 수업모델을 개발하는 미디어교육 산학협력포럼 등이 있다.

기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KPF대학강좌 지원사업, 지역신문활용 교육 지원사업, <미

디어리터러시> 웹진 발간, 미디어교육 효과 조사 등이 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시행 현황을 토대로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강점으로는 학교 교과 과정에 녹아들도록 하는 꾸준한 미디어교육 교육과

정 연구가 꼽힌다.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를 통한 우수 사례의 공유와 격려, 교과연구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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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해외 교사 연수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 운영으로 미디어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실제 교단에 있는 교사가 미디어리터

러시와 관련한 내용을 실제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현장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교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다양한 

미디어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로는 미디어교육 실시에 있어 전·현직 언론인 활용 인프라가 꼽힌다. 언론인연수사

업이나 언론인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의 기관 사업 현황에 비추어,

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실시에 있어 실무자에게 경험을 듣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협으로 교육 대상과 '미디어'가 다소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언론진흥재

단은 학교미디어교육 뿐만 아니라 MOU 등을 통한 사회미디어교육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 비해 그 규모나 자원의 집중이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미디어'의 정의에 있어 신문 등의 뉴스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신(新) 매체 등을 통한 미디어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학교 미디어교육 

인프라 마련

미디어 체험 

활동 자원 부족

현직 언론인을 

활용한 

미디어교육

교육 대상과 

'미디어'의 

한정적 지원

<표 3-22>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사업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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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정보화진흥원(NIA)

1987년 설립된 한국전산원(NCA)은 2006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9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통합되어 지금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출범했다. 국

가 설립 근거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를 두고 있다.

설립 근거에 따르면 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

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관

을 통해서도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여 창조적 지식사회 조성과 이

를 통한 국민행복을 설립 목적으로 둔 바 있다.

「국가정보화진흥법」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6. 22.>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표 3-23>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설립 근거 및 목적



- 70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ICT전문기관'으로,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

고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미션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DNA+’이

며, 각 알파벳 별로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지

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그리고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 목표로 수립되어있다. 4대 목

표별로 3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 중 미디어교육 사업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목표 중 

‘취약계층 디지털 활용기반 확대’,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역량 강화’에 속해있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관

제2조(목적) 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서비스 확충,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0., 2011.10.25.,
20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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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세계 최고의 ICT 전문기관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4대 핵심과제 (DNA+)

「D」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Ÿ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지원

Ÿ 대규모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Ÿ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A」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Ÿ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구축

Ÿ 보편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통신복지 향상

Ÿ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확대

「N」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Ÿ 사회현안 해결 서비스 발굴·확산

Ÿ 디지털 정부 구현 및 정부혁신 과제 추진

Ÿ ICT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Ÿ 취약계층 디지털 활용기반 확대

Ÿ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역량 강화

Ÿ 디지털 사회 혁신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

<표 3-24>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전 및 전략목표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비전·목표 소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미디어교육 사업은 크게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 사

업과 스마트쉼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아인세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스

마트쉼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여 과제별로 각기 다른 부처가 미디어교육 사

업에 참여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두 사업은 모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포

함되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예방 대책과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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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마련, 지원 환경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종합계획 사업은「국가정

보화기본법」 제30조11)에 근거를 두는 사업으로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

합계획 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종합계획에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

부, 여가부, 국방부, 방통위, 사감위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범정부적 종합

계획이다. 현재 `18년 12월 '제4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

고 있다.

분류
아인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스마트쉼센터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연혁
2010. 9. 6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운영

2002. 4. 11.
인터넷과의존예방상담센터 개소

사업 목표

Ÿ 인터넷 윤리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과 올바른 이용습관 확립

Ÿ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Ÿ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치유·치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주요 사업

Ÿ 계층별 인터넷윤리교육

(유아, 청소년, 학부모·성인, 교원)
Ÿ 범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행사·캠페인

Ÿ 인터넷윤리교육 정책연구

Ÿ 스마트쉼캠페인

Ÿ 전문상담

Ÿ 전문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Ÿ 예방교육

Ÿ 조사 및 연구

Ÿ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특징 Ÿ 대상별 다양한 유형의 교육 실시
Ÿ 전국에 지역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음

<표 3-25>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아인세/스마트쉼센터 사업 운영·시행 내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아인세,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1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

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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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인세(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아인세는 인터넷윤리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과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목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다. 아인세의 교육 대상은 유아 및 초·중·고

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다. 아인세는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춰 공연교육이나 교구지원

과 같은 다양한 교육 형식을 지원한다.

아인세는 미디어교육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교육, 강사파견 교육,

교구지원, 동아리 지원 등의 형태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

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장(감) 및 장학관(사) 등의 교

육리더급과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강사를 파견하여 시행하는 일반 집체교육과 교구 및 

동아리지원 교육, 공연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주 교육 내용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온

라인 예절 등 인터넷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실시한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의 경우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자율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대학생은 `17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오프라인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학교 외 미디어교육으로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

문강사 파견 및 실천노트를 제공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이용습관과 자녀와의 소통 등

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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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교육명 유형 신청 대상

유아

(만 3~5세)

바른인터넷유아학교(인형극) 공연교육 유치원 100개원

바른인터넷유아학교(강사파

견)
강사파견 유치원 100개원

초등
게임형 교구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교구지원

초등 160개교

(4~6학년)

초·중·고

인터넷윤리 순회교육 강사파견

초등 30개교

(5~6학년대상)

초등 150개교

중·고 각 75개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뮤지컬
공연교육

초등 40개교

중·고 각 20개교

교육청 대상 20회 

별도모집

한국인터넷드림단 동아리지원

초등 350개교,
중·고등 100개교

대학생*

특수학교(급)
(초·중·고)

장애청소년 인터넷윤리 교육 자체교육

초·중·고
특수학교(급)

60개교

학부모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강사파견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 학부모 등 

학부모 교육관련 

기관

교육리더

(교장(감),장학

관(사),
전문교육직 

등)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예방 

교원연수(오프라인(집체))
직무연수

교육리더

300명(9회)

일반교원 인터넷윤리교원연수(온라인) 직무연수
교원 및 교육 

전문직

<표 3-26> 한국정보화진흥원 '아인세' 미디어교육 시행 현황

* `17년부터 포함

자료: 아인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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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쉼센터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미디어교육을 실

시한다. `19년 기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8개의 지역에 스마트쉼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17개 지자체와 협력을 맺고 상담협력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관련 기관,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 예방교육 시행과 과의존 조사·연구 사업, 과의존 예방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스마트

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인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이해와 예방, 해소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

육 수요 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가 지역별 교육을 담

당한다. 'WOW 건강한 멘토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올바른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자기조절 능력 배양과 자기점검 방법 등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과의존 조사·연구사업으로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예방 전문 인력 양성으로

는 일반 교원, 파견 강사, 스마트쉼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 상담 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과의존 예방과 해소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

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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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Ÿ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Ÿ WOW 건강한 멘토링

과의존 조사·연구

Ÿ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Ÿ 상담프로그램 개발

Ÿ 뉴미디어 과의존 연구

전문인력 양성
Ÿ 과의존 상담 이론 및 실무 과정 교육

Ÿ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거버넌스 구축 Ÿ 지역별 스마트쉼센터 운영

<표 3-27>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미디어교육 시행 현황 

자료: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이 외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회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다문화가정을 대

상으로 ICT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ICT' 교육'은 생활에 밀접

한 스마트기기 이용 교육으로, 키오스크 주문 결제, 구청 서류 발급, 교통 결제, 인터넷 쇼

핑몰 상품 주문 방법 등을 교육한다(금준경, 2019.08.17) 또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등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쉼센터에서 실시하는 '스마트쉼캠페인'은 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캠페인이 실시되

고 있다. 본 운동본부 및 운영위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심으로 각 시민단체, 연구단체,

기업 및 각 종교단체 등이 협업하고 있다. 총 2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적 캠페인 시행 인프라가 잘 꾸려져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13 23 6 6 5 14 5 1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 11 7 18 10 58 1 1 10

<표 3-28> 스마트쉼캠페인 지역별 참가 기관(단체) 현황

자료: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https://www.iapc.or.kr/orgnztList.do?id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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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의 미디어교육 체계는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

축한 강점을 지닌다. 스마트쉼캠페인에서 보여주는 지역별 참가 기관 및 단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수행의 인프라를 마련한 결과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작은 단위의 시민

단체까지 함께 캠페인을 수행한 경험은 향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민의 미디어교

육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점으로는 단일 기관에서 이원화된 주무부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

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져 각각 과의존 예방과 인터넷 윤리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처간 협업을 요하는 비

효율적 행정 단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회 측면에서 정보화진흥원은 생활 밀착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

다. 현 사회 미디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활 ICT 교육'과 같은 사업이 지역 사회에 기

반하는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면, 생활형 미디어교육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소그룹 단위 지역네트워크 확장은 필연적으로 미디어교육 강사 관리 체계에 우려

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표면적이고 의례화된 캠페인 시행 방지 및 

미디어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지역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관계부처의 

이원화

실생활 밀착형 

미디어교육 실시 

가능

지역 캠페인 

시행 및 교육 질 

관리의 어려움

<표 3-29>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미디어교육 사업 SWOT 분석



- 78 -

4.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 36개 지역미디어센터에서 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와 연령

별·계층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9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가 출범되었으며, 2005년 2월, 전국미디어

센터네트워크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0년 5월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2012년 12월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설립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연령별, 계층별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제

작·상영 사업 등 미디어센터의 다양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디어센터 

스태프 및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보

다 많은 미디어센터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미디어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셋쨰, 지역

미디어센터 간 협력/공동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활동가 및 단체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미디어분야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미디어 학교, 미디어 놀이터, 콘텐츠 제작

지원, 공동체방송 지원, 동네 영화관 등이 있다. 미디어 활용 능력 증진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동체방송을 운영하여 지역 공론의 장을 구축에 활용한다.

지역미디어센터의 미디어 학교는 미디어리터러시, 연령·계층별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놀이터는 미디어 관련 활동을 실시하는 동아리의 활동과 이들의 네트워킹

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멘토링 등의 네트워

킹, 제작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지역의 공동체 방송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이에 더해 동네 영화관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를 위한 상영사

업도 실시하고 있다. 영상상영활동은 타 미디어교육 기관과 차별되는 지역미디어센터의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

유권리 보장,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허경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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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내용

미디어 학교

Ÿ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Ÿ 연령/계층별 미디어교육

Ÿ 콘텐츠 제작/기술 교육

미디어 놀이터

Ÿ 미디어 활동 동아리 발굴 및 활동 지원

Ÿ 단체 네트워킹

Ÿ 미디어 체험/향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지원

Ÿ 장비지원

Ÿ 공간대여

Ÿ 멘토링 지원

Ÿ 제작경비 지원

Ÿ 네트워킹 지원

Ÿ 후속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동체방송 지원

Ÿ 지역 공론의 장 구축

Ÿ 콘텐츠 유통/배급 지원

Ÿ 마을방송국 운영 지원

Ÿ 공동체라디오 설립 지원

동네 영화관

Ÿ 다양한 영화 상영

Ÿ 영화를 통한 소통/토론

Ÿ 공동체 상영 지원

Ÿ 지역영화제

Ÿ 마을 극장

Ÿ 상영활동가 양성

<표 3-3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업 내용

출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해마다 크게 3~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여 센터와 운영 자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의 보조금으로 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시범사업을, 제주영상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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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를 통한 청소년 영상 미디어 캠프를 진행하는 등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외에는 KBS, 티브로드 등 방송사와의 협력

하는 지역미디어센터 협력·공동사업이나, 영상진흥위원회, 한국 전파진흥원과 같은 유관 

단체 협력 사업,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한 정책 관련 사업활동이 있다.

연도 사업명 참여 비고

2017

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
16개 센터 참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보조금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시범사업

강원지역미디어

센터 및 

익산센터 참여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및 협력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경기센터 참여 경기 콘진 협력

2017 전국 청소년 영상 미디어 

캠프
회원센터 참여

제주영상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주최

2018

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
16개 센터 참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보조금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사업

5개 권역 센터 

참여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및 협력

2018 전국 청소년 영상 미디어 

캠프
회원센터 참여

제주영상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주최

2019
2019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 

재교육 사업 

<표 3-3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대상 지원 사업

자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 각 권역별로 미디어센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기에 가능하다. 권역별 네트워크로는 

강원, 경기, 서울, 호남 지역이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는 총 29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미디어센터의 경우 운영 주체가 

문화부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원, 성북, 강서구의 미디어센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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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운영하는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미디어교육 기관간의 협력을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의 각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미디어센터 스태프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도 지

원하고 있다. 사업 수행 이외에도, 센터 운영을 위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기관간 협력 체계를 잘 구성하고 있어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미디어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미디어교

육 사업의 취약점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역미디어센터의 설립 기관과 운영 기관이 다르거

나, 지자체별로 설립하더라도 그 근거가 지자체 조례안에 마련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로는 지역의 공동체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지역미디어센터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 

사업이나,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맞닿아있고, 시도별로 비교적 미디어

센터가 고루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체미디어를 이끌 수 있는 인프

라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미디어 센터가 생기거나 센터 사업에 지원

하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위험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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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개소)
참여센터 설립주체 운영주체

강원

(2)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문화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민예총,

원주시민영상협의회
문화부

경기

(6)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문화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문화부

성남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문화부

수원미디어센터
(재)수원시지속가능도시

재단
문화부

문화부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신한대학교

문화부화성시미디어센터 (재)화성시문화재단

서울

(6)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청 강서구

노원마을미디어센터 노원구청 노원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

은평뉴타운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사)서울영상위원회 서울시

호남

(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재)전남영상위원회 문화부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완주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삼동청소년회 문화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

<표 3-32> 전국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현황

자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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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지역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영세성
공동체미디어 

확대

운영 안정성 

확보

<표 3-3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업 SWOT 분석

5. 시사점

미디어교육 시행 주요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리고 지역미디어센터의 교육 목적 및 시행 방법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기관의 

미디어교육 시행방식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각 기관에서 미디어교육 강사

를 양성하고, 교육 수요기관의 신청 및 공모에 따라 이를 파견하여 집체교육 형태의 교육

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 대상으로는 학교 내 청소년이 공통되어 나타났다. 이는 최

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에서 정규과목 외 교육 

기회가 늘어난 것과,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각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 그리고 '미디어'의 정의에서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교육 목적에 따라 구성된 각 기관의 교육 내용은 미디어에 

접근하여 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시청자미디어재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를 통해 얻

는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활용하고(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과의존을 예방하는 사업(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중점에 따라 매체 이용 자

체와,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의 활용, 그리고 매체의 건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으로 교육 내

용의 층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기관에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의 차이로는 '미디어'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미디어'

는 TV,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부터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드론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미

디어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고 있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넓은 미디어 환경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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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이나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미디어의 이용 보편화를 생각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안교육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도 미디어교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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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미디어교육 해외사례 분석

1. 핀란드

1) 핀란드 미디어 교육의 강점 및 비전

핀란드는 교육문화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핀란드는 교육과 문화가 하나의 부처 내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더욱 

원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문화부 외에도 보건부, 복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유럽의 사회적 펀드의 지원 또한 받고 있다. 핀란드는 미디어 교육에 있

어 도서관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디어 교육위원회는 미디어 교육의 연구와 

활동 지원, 지식허브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

구자와 활동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나아가 미디어 교육 분야의 전

문가들, 단체들과 공동체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핀란드 미디어교육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는 1950년대 대중매체 교육부터 

시작하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72년부터 학교 교과 과정에 있어 미디어에 대한 발

견과 해석, 비판적 채택, 정보 기술에 대한 이행 등을 포함하여 미디어 교육의 틀을 확립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에 발전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둘째, 핀란드는 정부가 미디어 교육기관을 갖고 있는 대표적 국

가로 국립시청각부가 존재한다. 해당 기관은 미디어 교육과 시청각 미디어를 위한 부서를 

갖고 있는데, 시청각부는 교육문화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핀란드는 미디어교육 법

률을 제정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강한 근간을 가진 미디어 교육을 실

행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권한을 증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

디어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전 연령에 대한 미디어 교육의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과 리터러시에 

접근하고 있다.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학습, 비판적 사고, 창의성, 사회적 참여, 다른 문

화간의 소통, 즐거운 인생, 자기 표현, 웰빙, 안전 등의 다양한 가치를 위해 전 연령층을 대

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하나의 부처가 아닌 교육‧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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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통‧통신부, 복지‧사회부, 핀란드 소비자 기관에서 정책상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 질 수 있다. 다섯째,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협동적,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공적, 사적, NGO와 같은 제 3의 기관과 미디어 교육 연구자, 활동가들 사이의 협동을 장

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디어 교육 참여자의 범위가 넓혀졌으며, 교육 시스템 이외에 청

소년 봉사와 도서관 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팀워크와 

협동으로 인해 핀란드는 미디어리터러시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닌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다양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또 한 가지는 핀란드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고등교육가지 모든 교육 과정에 의무

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덧붙여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교사 교육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점이다.

핀란드는 국민의 웰빙을 위해 미디어리터러시를 중요시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이 

높다는 것은 학습, 비판적 사고, 창의성,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 간의 

소통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자기표현과 안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미디어리터러시가 중요하다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정부 정책에서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교육문화부에서 특히 이 부분을 장려하고 있다.

2) 핀란드 미디어 교육의 협력사업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의 미디어 정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교육문화부와 교통통신부

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통신부의 주도하에 미디어리터러시는 교육문화부가 이끌고 

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핀란드는 교육, 어린이 및 청소년, 미디어, 문화 관

련 정부 부처와 협회, 비영리 단체, 도서관 학교 등의 여러 참여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다차원적인 접근을 실행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면

서 발전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더 나은 기술 습득과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핀란드 국가시청각연구소는 “미디어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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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40개에 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리며 인식 제고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매

년 미디어교육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부처, 연구자,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국가의 미디어 교

육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협력관계를 다지기도 한다.

[그림 3-3] 핀란드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참여자 

자료: 핀란드미디어교육(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 홈페이지, NARS
현안분석(2019.12.20.), 국회입법조사처.

나아가 민간, 공동, NGO와 같은 제3의 기관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가들, 실행가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의 차별점으로 위원회, 실무그룹, 운영위원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유럽의 시청각위원회인 유러피안 오디오비전 오저

빅토리의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가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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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이해 관계자 수

출처: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16)

핀란드의 미디어리터러시를 위한 네트워킹은 도서관협회, 학교, 시네마협회 등과 같이 

광범위한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63세,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기금재

단 또한 함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 미디어 교육자들의 페이스북 네트워크가 

있다. 핀란드의 804명의 미디어 교육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핀란드 미디어 교육 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또한 핀란드 개인 교육자들의 페이스 네트워크가 존재

하며 여기에는 1838명의 멤버들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

고 있다. 일예로, 더 게임 에듀케이터스 핸드북을 함께 만들어 영어와 핀란드어로 제공하

여 미디어 교육을 개인과 게임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2. 프랑스

1) 프랑스국립미디어교육센터(CLEMI) 미션 및 대표 활동

CLEMI의 미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TRAIN은 교사들의 훈련과 학생들의 독

립적이며 신중한 미디어 활용 지원. PRODUCE은 MIL 관련 교육 도구 및 자료 개발 또는 

공동 제작, SUPPORT은 스쿨 미디어 제작을 지원, DEVELOP은 미디어 전문가들이 교사

와 접촉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 위 미션에 집중을 하여 교사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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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셜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대표 활동으로는 파트너십을 여러 인포메이션 미디어와 함께 만들어서 프로젝트와 활동

을 학교와 교육기관에 시행을 하고 있다. CLEMI의 가장 주요한 활동은 학교 언론과 미디

어 주(School Press And Media Week)이다. 1990년도부터 매 해마다 ‘학교 출판과 미디어 

주’ 라는 CLEMI의 독특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들과 함께 하여 미디어의 다양성과 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CLEMI에서는 2만 개 학교, 22만 명의 교사 그리고 또 380만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작년에 메디아틱스라는 공동작업을 통해 협업하고 있다. 이 활동은 로컬신문 등과 함께 

국가콘테스트인 메디아틱스라는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 시켜 학교 자체의 언론을 발전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CLEMI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가이드

들을 만들고 있다. 이는 자국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의 파트너십이 있는 유

럽 안 다양한 회원국들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대륙에 있는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와도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다.

CLEMI에서는 아이들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얻는 방법과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조작이

라든지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현식의 시대에서 미

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더라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미디어리터러시의 주

춧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를 감안하여 모든 교사들이 학계 안에서 본인의 학제 안

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 것과 학생들이 학교미

디어 제작활동에 있어서 주체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미디어의 새로운 

틀 제작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CLEMI는 전통미디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조사에 의하면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의 75%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1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있어서는 ‘TV가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이는 특

히나 부모들이 전통적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TV,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시사 이슈

를 얻는다’라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네트워크가 전통적인 미디어를 완전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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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제도적 지원과 교육의 흐름

디지털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교육에서 학교의 재편 관련

된 법안, 2013년도에 통과된 법안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사회적인 관련성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

생들에게 학습하고 있다. 이는 2015년도 파리에 있었던 샤를리 에브도의 테러로 인해서 더

욱더 강화되었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나 시민의식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뤄내

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과 ‘미디어 이용, 디지털 네트워크를 학생들이 더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화사회적인 관행에 있어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

를 하고 있다.

국가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유럽의회에서도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미디어리터러

시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으며 권고사항 중에는 EU 주관, 미디어리터러시 주관에 대

한 조항이 있다. 프랑스교육부 장관도 CLEMI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

2018년 9월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를 위한 디지털교육 서비스라는 미디어교육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과거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서는 뉴스 자체, 콘텐츠가 중시 되었으나 

현 프랑스 미디어교육은 점점 더 미디어의 소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콘텐츠는 

모두가 다 신뢰받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CLEMI에서는 데클

릭클리닉이라는 비디오를 만들고 이를 완전한 교육키트까지 제공되어 교사가 실제 수업시

간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 비디오의 주된 내용은 풍자적인 웹사이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소셜네트워크에 포스팅이 된 동영상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

인 방법, 유튜브상에 있어서 숨겨진 광고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존

재한다.

CLEMI에서 겪고 있는 변화 중의 하나는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짜뉴

스를 판단하고 찾는 지가 그 주 목적이다. CLEMI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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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몇몇 대상들을 거짓 보도로 인하여 ‘학생들을 위험에 빠

드리고 있다’라고 인식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브로슈어를 만들어 3세에서 11세 

학생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은 13살 이전에 소셜네트

워크에 가입을 하며 프랑스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11세 이전에 아이들의 50%가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주로 유튜브와 스냅챗이 주 소셜네트워크이다.

현 프랑스 학부모들은 사실 교사보다 많은 규칙을 만들고 또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래서 CLEMI는 전국전인 학부모 상대로 미디어와 정보리터러시 관련해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학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라파미투테컹이라는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제로 나뉘어진다. 1.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을까, 2.소셜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3.스크린 타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4.아이들을 폭력적인 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5.부모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

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부의 지원 하에 지역 전담 기자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 

50명의 기자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주 활동은 3-4개월 동안 어떤 특정 도시에 가서 

상주를 하며 그 지역에 대한 고령 인구 등의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

서 다양하게 감호기관이라든지 요양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

면서 도움을 준다. 문화부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수를 2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

로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일본

1) 일본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현황

일본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

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변화, 새로운 미디어 지형의 발달과 국가 교육과정의 가이드

라인 변화에 따라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본에서 미디어리터러시는 2003년도에 최

고조에 달하였다 힘을 잃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주목을 받으며 곧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짜뉴스로, 일본에서 가짜뉴스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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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폭력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

디어리터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연구를 진행하며,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 연구기관인 FCT(Forum for Citizens’ Television & Media)이 

대표적 미디어리터러시 단체로 1977년에 설립되었다. FCT가 처음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개

념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사회 교육을 통한 미디어리터러시에 관한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2000년에 우편, 통신국에서 ‘방송 매체에서의 젊은 세대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보

고서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기관, 연구자들, 교사들이 미디어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시작하

였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다양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서 활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NHK와 관련 미디어 학자들이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

는데 최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뉴스, 광고 제작 과정과 가짜뉴스 구별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2) 일본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문제점

첫째, 아직까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 존재한다. 미디어리

터러시라는 단어가 일본의 정규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윤리가 미디어리터러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할 때 필요한 

규칙과 매너들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디어 사용에 있어 비판적 사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

내며 다양한 용어의 혼합적 사용이 미디어리터러시의 실질적 개념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TV와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가 교육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미디

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IC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본 학교들은 와이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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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의 근본적 문제는 미디어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직적이며 분리된 행정체제이다. 현재 일본은 교

육부와 일본 총무성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미디어리터러시가 일본의 교육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는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본 총무성은 방송사와 통신사

를 총괄하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소비하는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부

서간의 협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관할할지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3) 새로운 미디어 지평에서 현재의 미디어리터러시 실행

우선 가짜뉴스의 해결책으로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도 일본의 출판연구

협회에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0%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인

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젊은 세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50% 이상이 인지하고 있다. 하

지만 응답자의 40%만이 ‘온라인 정보의 출처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70%의 젊은 세대는 정보출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 이는 일본인들이 

사실 확인을 하는 교육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에는 몇 개 대

학에서만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와세다대 저널리즘스쿨에서 시로 세가와 교수의 

지휘 하에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일예로 시로 세가와 교수는 ‘팩트 체크 이니셔티

브 재팬’이라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하여 ‘사실 확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도호쿠 대학에서는 가짜뉴스를 추적할 수 있는 AI를 개발 하고 있다. 2011년도에 대지진

이 일본을 강타한 이후에 건강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가짜 정보가 나타났는데, 도호쿠 대

학의 겐타로 이누이 교수가 SNS에서 AI를 이용해서 루머를 어떻게 찾아내고 차단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미즈코시 교수는 다학제 간의 협동을 통해 사회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안적인 창의적 상상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터러시 네 가지 가설단계를 수립하였다.

L1: 자신의 미디어 인프라 사용을 돌아본다.

L2: 미디어 인프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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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미디어 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본다.12)

L4: 미디어 기반시설의 대안적인 사회적 행태를 상상한다.

미즈코시 박사는 L1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 하였는데 참석자들은 구글의 서비스 약관을 

큰 소리로 읽은 다음에 눈길을 끄는 문장을 확인 후 다음에 최고 5개 문장을 정하고 왜 특

정 문장이 강조되었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토론하였다. 이 워크숍의 목표는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상호적인 동의하에 이러한 사용이 이

루어진다’ 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L4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되었는데, 워크숍의 

목표는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대안적인 미디어 분야를 상상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만약 애플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고 아이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20XX년도에는 

어떤 종류의 미디어 전망을 갖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이런 미디어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상상을 통해 미즈코시 박사는 미디어 인프라가 기술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인 요소로서 미디어 지평 형태를 제공하는 것임을 이해해 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을 일본 문학과 새로운 교과서에 반영에 있어 적극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교육부는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교과서를 검토하고, 공립학교는 반드시 교육부가 공인한 교과서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특히 일본에 있어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실행과 현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과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일본 정부는 2018년에 미디어리터러시를 중요 사항을 생각하여 2019부터 2021년까지 새로

운 교과서를 출판 예정이며 미디어 교수직 자리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4. 캐나다

캐나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196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

되었다. 캐나다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모든 미디어는 각자의 

기술적 문법이 있고, 특정 방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형상화 한다”는 아이디어를 근

12) 예를 들어, GAFA(Google, Apple, Facebook, and Amazon)의 틀과 의도에 집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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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하여 미디어리터러시의 초기 개념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

임을 위한 ‘영화 교육’의 하나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시작되었다. 캐나다 영화 교육 협

회는 1960년대 말에 처음으로 토론토의 요크대에서 미디어 교사들 간의 네트워킹을 가졌

고 1978년 미디어리터러시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

었다.

캐나다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률에 존재하지는 않으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온라인 범죄와 같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이버 따돌림 등 학

교 폭력 금지와 관련된 학교 포용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온라인 범죄 보호법을 제정

하며 사적인 이미지 공개 및 유포를 금지하였다.

캐나다의 미디어 교육과정은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는 캐나다 10개 주, 3개 북부 지역이 자치적으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1986년 교사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자료 가이드’를 발간하고 1987년 

최초로 미디어 교육을 초중등학교의 영어 교과 과정에 의무화하였다. 이후 1989년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자료 가이드’를 발간하여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

로 번역되며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캐나다 전 지역의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

이 캐나다 미디어 교육 기관 협회를 만들어 캐나다 전 지역의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촉

진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인 미디어스마트는 캐나다의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심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디어 스마트는 미디어 기업, 정부, 교육계, 도서관과 비영리 부문이 

모인 단체로 캐나다 영화위원회 산하에 존재하였다가 비영리 기관으로 독립하였다. 해당 

단체는 K-12 대상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공중 인식 제

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캐나다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존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확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로 개념을 넓히며 두 가지의 리터러시의 기본적 원칙들을 서로 공유하고 동시에 확장해 

교육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

를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적 시각으로 이해해야하는가에 집중했다면, 디지털 미디

어리터러시는 개인적, 기술적, 지적 기술을 습득하여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

는데 집중한다. 따라서 미디어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하여 기존의 비판적인 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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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것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안정하고 윤리적이며 현명한 미디

어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비전을 확장하였

다. 이에 전통적 미디어에서 중요시 했던 올바른 읽기, 사이버 보안, 온라인 안전, 프라이

버시 존중, 시민성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생활화하는 

것까지 확장하였다.

5. 미국13)

미국의 미디어교육 법제와 제도는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

은 법안으로 실질적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이 미디어리터러시나우

(Media Literacy Now)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커

리큘럼 개발과 구체적 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미디어 폭력, 소셜 미디어 같

은 특정 이슈, 특정 미디어 플랫폼에 주목해 법안을 제정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세히 

법률을 만들었다. 또한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없으나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

는 지원 단체는 있다. CML(Center for Media Literacy), NAMLE 등의 영리·비영리 단체들

이 미디어교육 육성, 미디어교육자에 대한 교육, 관련 자료, 정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은 CML(Center for Media Literacy)이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및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민간, 사회, 정부, 기관의 협조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나우(Media Literacy Now)는 각 주별 정책기관이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

을 만들 때 도움을 준다. 미디어리터러시나우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과 미디

어리터러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프로젝트(Media Literacy Project)는 다양한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

과 워크숍 및 콘퍼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NAMLE는 1997년도부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과 관련된 많은 콘퍼런스에 참여했으며, 미국에서 미디어교육을 주도하는 가장 큰 단체 

13) 강진숙 외(2017).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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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NAMLE는 교육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를 진

행 중이기도 하며, 다른 기관 및 단체들(Media Literacy Now, Common Sense Kids

Action, the Digital Citizenship Institute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

률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시민성을 고양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

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육자, 행정가, 연구자, 그리고 학부모로 이루

어진 주정부 차원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

하고자 하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사회-정부 단체 또는 기관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긴밀한 협

조를 하고 있다. NAMLE는 미국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 협

력하여 컨퍼런스 개최 및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미디어리터러시나우는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주 정책기관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요구되는 내용의 자문

을 해주고 있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위크와 같은 행사시 미디어교육 지원 정책 마련에 

집단지성을 발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 종합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강구 중이다. 캘리포니

아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 법안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교사와 학

생이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한 정보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워싱턴주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을 주

고 있다. 뉴멕시코주는 학생 졸업 필수 과목에 미디어리터러시를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으

며, 하와이주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개설하는 법안을 마련 중

이다. 버지니아주는 미디어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디지털시민의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정보 리터러시를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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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미디어교육 법제도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미디어교육의 목표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신문이나 미디어에 대한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의 비판적 

이해와 분석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면 점차 이용자가 스스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까지 미디어교육의 범위로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기 때문이다(황유선·박진우·김위근, 2011).

1. 미디어교육 법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 한 법률은 없으

며,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각각 미디어 관련 교육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육 기관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횟수와 행정적 점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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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표 3-34> 국가정보화기본법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제1항제7호는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표 3-3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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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이 포함되어,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

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 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표 3-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 미디어교육 법제화 시도 

미디어 환경변화는 미디어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미디어교육

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2007년 4월 이경숙 의원이 ‘미디어 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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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이경숙의원 ‘미디어교육진흥법안’

(1)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가 중요한 오락매체로 자리매김하면서, 미

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락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와 방송 미디어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중독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며, 엽기적이고 화제성 위주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와 같은 광풍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따라서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실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구체적인 

교육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미디어문화를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

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미디어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

유권이 제대로 행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디어교육의 진흥과 미디어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

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나아가 미디어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에 관한 건전한 이해와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미디어교육기관”, 이를 수행하는 시설을 “미디어교육

시설”이라고 함(안 제2조).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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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6조).

라.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을 지정․운

영함(안 제8조).

바.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자 상호 간의 협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협의회

를 둠(안 제9조).

사.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미디어교육기관 및 미

디어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미디어교육진흥기관 및 미디어교육기관․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자. 문화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박물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디어체험관을 설

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문화관광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

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8조).

2) 2012년 최민희 의원: 미디어교육지원법안

(1)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

에게 영향력이 막대하다.

또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

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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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들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

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2)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

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

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

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함(안 제2

조).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

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

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또

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사회미디어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관련 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미디어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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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

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

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사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조).

차.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

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2013년 김희정 의원: 미디어교육지원법안

(1)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계ㆍ기술 및 통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콘텐츠의 영

향력과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

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미디어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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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단체, 언론계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

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람

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

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ㆍ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학교의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

하며,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학교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취

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시설ㆍ단체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며, 사회미디어교육에 학교

시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사업과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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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신경민 의원 미디어교육지원법안

(1)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락기능을 통해 사회

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

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는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통하여 미디어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미디어교육 접근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

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문화 향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2)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미

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활용능력 증진,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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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이라 하고, 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미디어교육시설”,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라함(안 제2조).

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11명으로 구성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회가 각 2인씩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 2인씩 추

천하는 사람 4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0조).

사. 미디어교육위원회는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미디어교

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등을 지

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미디어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ž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5) 유은혜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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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

산·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

디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

요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책과 민간과 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

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

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며,

“시행기관”을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미디어교육이 국민이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

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4조).

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

회가 미디어교육을 주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의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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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기관

이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1조).

바.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도록 하며,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

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발의

연도
법안 미디어교육 정의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미디어교육 정책 자문 

기구

2007년 

이경숙

의원:‘
미디어

교육진

흥법안’

미디어에 관한 건전한 

이해와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문화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자문위원

회를 둠

2012
년

최민희 

의원:
미디어

교육지

원법안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

회를 두도록 함

2013
년

김희정 

의원:
미디어

교육지

원법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

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

<표 3-37> 미디어교육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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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디어교육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2007년 4월의 미디어교육진흥법안(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며, 이후 2012년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

합, 국회미방위 소속), 2013년 김희정 의원(새누리당 국회 교문위 소속)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 폐기된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최

민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김희정 의원) 등 특정 부처에 컨트롤 타워를 맡겼다. 하지만 

수립ㆍ시행

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

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018년

신경민 

의원:
미디어

교육지

원법안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2018년

유은혜

의원:
미디어

교육 

활성화

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의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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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안의 제정방향이 상이

했다.

제20대 국회에는 2018년 5월 17일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

한 법률｣과 5월 18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등의 법률안이 계

류 중이다. 두 법률안의 목적은 미디어 교육을 제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

련하여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문화를 향

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법

률안은 ‘미디어 교육’의 정의,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 주체,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내용면에서 거의 유사하나, 미디어교육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

속으로 두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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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미디어교육 기관간 협업의 필요성 

국내 미디어교육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 등 교육 자체가 소극적인 상황으로 미디어교육을 진행

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기관 별 내용은 아래 <표 3-38>과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활용교육(NIE)을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전환해 일선 학교와 연계해 자유학기·학년제,

동아리 활동 등 교육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의 시청

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학교와 연계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다.

양대 기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미디어센터를 통해 학교, 시

민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한다. 일선 교사들은 기관과 연계하거나 자습, 동아

리, 클럽활동, 국어 등 교과 속 미디어 관련 단원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미디어 비평의 관점에서 교육한다.

기관명 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교육을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전환,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개별 학교의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각지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거나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미디어센터를 통해 학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스,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와 게임을 통한 미디어교육 추진 중 

학교 교사
타 기관과 연계하거나 자율학습, 동아리 활동, 국어 과목 등 교과 속 

미디어 관련 단원과 연계하여 미디어 교육을 진행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 비평의 관점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 

<표 3-38> 미디어 교육 기관 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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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의 통일된 기제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따로 

이루어지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미디어 교육은 마땅한 목적론이 부재하고, 통일이 되지 

않은 교육 형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교육의 자율성을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현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지만, 현 체제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나 방향 등을 설정

하지 못하여 중장기적인 미디어 교육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목표나 방향 등 미디어 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고 운영해나갈 협업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이에 한국 미디어 교육도 핀란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요

구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문화부 산하 기관 “끌레미(CLEMI, 국립 미디어교육센터)”

에서 미디어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끌레미는 30년 동안 프랑스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해왔고, 시민단체와 언론사 및 일선 학교를 매개해왔다.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매체들과 게임 등 넓은 의미로 미디어에 속하는 다

양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끌레미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의 사례에서는 미디어교

육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의 연구와 활동 지원, 지식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처와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민간-사회-정부 단체 또는 기관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긴밀

한 협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디어교육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필요하다. 미디어교

육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미디어교육 활성

화를 위한 집단 지성을 발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디지털 시민성, 인터넷 안전,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의는 미디어교육에 있어

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들이 ‘미디어교육’

과 ‘미디어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지만 교육 대상 매체 또는 비판적 사고, 체험, 제작 등

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미디어 교육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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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끌레미의 캐롤 에피케 미디어교사 교육 담당자

는 “한국 정부의 미디어교육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과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된 목표나 목적의식 없이 표류하는 까닭으로 미디

어교육 시스템의 체계성 부족과 체계성을 확보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안정임 외, 2017)“는 

결론부의 미디어교육 정책방향 및 정책 제안 부분에서 “미디어 교육 기관별 차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통합적 구심체 필요”를 제시하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

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발의되고 추진되고 있

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기관 간의 협력과 미디어교육지원법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기관 간의 미디어교육에 대

한 합의와 협업을 위한 구체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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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디어교육 중장기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 1절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배경 

1.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배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가 삶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함

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필수적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미디어 

활용 역량이 소통·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필

수교육’으로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여론 왜곡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미디어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미디어리

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내실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란 미디어

에 대한 접근성,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과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평가 능력, 미디어를 통한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의미한다(유럽위원회,

2009). 또한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

육이며(`17.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식), 제4차 산업혁명 시

대의 21세기 역량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6. 세계경제포럼(WEF,

‘The Future of Jobs’). 미국백악관 보고서(2016)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에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미디어교육지원법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법안 발의 내용에 

미디어교육을 정의하였다. 신경민 의원의 법안에서는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

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미디어의 역기능 대

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유은혜 의원의 법안에서

는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

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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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 균등한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 미디어리터러시 격차가 최소화되는 미디어복지 사회 구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

고 있다.

미디어 환경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3년(‘20~‘22)은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

한 상황이다. 또한 종합적 미디어교육 기틀 마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분야 지

원 및 관리를 위해 중장기 관점의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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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 

1. 미디어교육 접근성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국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

고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도입하여 미디어교육 서비스 기반을 확대

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 서울센터, 2016년 울산센터, 2019년 경기센터가 개관하였으며,

2020년에는 충북센터와 세종센터가 개관 예정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

터를 확충하고 있다.

[그림 4-1]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특히 농‧산‧어촌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구축‧운영하여 시청자미

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제공하였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는 TV·라디오·더빙체험 등 미디어교육이 가능하도록 방송장비 및 시설이 탑재된 

이동형 차량으로 2017년 50개소에서 2018년 103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201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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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반적 만족도 추이

단위: 점 

2.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으로 전 국민 미디어교육의 기

반을 마련했다. 2006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이래 전국 8개 지역의 미디어교육 누

적인원 137만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디어교육 수혜

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2017년 85.8점에서 2018년 87점을 기록했다.

<표 4-1> 미디어교육 이용 연인원 

단위: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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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

*미상
계

교육

(명)
256 81,125 14,267 7,304 9,874 10,616 8,624 4,380 9,417 145,863

비율

(%)
0.18 55.62 9.78 5.01 6.77 7.28 5.91 3.00 6.46 100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부자료(2019년 10 기준)를 일부 사용하여 도표화함 

<표 4-2> 연령대별 미디어교육 이용 현황 (단위:명.%) 

또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역량 교육 체계의 

개편을 통해 연령별‧계층별‧분야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

제 및 학교동아리 미디어교육 등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하여 학교미디

어교육의 총 수혜 학교수는 2,375개교이며, 누적인원 26만8천명이 학교 미디어교육을 제공

받았다. 또한 계층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소외계층 유형별 특화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2017년 3,499명에서 2018년 5,156명, 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의 소외계층은 

2017년 5,518명에서 2018년 8,364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교육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였다. 미디어교육 핵심인 미디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재교육과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미디어교육 강사의 처우 개선

을 실시하였다.

방송과 미디어 환경 조사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컨퍼런스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3. 국민 미디어 참여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미디어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시청자 참여방송의 효율적 

관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편성 및 제작비 지원 확대로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를 확

대하였다. 2011년 24개에 불과했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채널수는 2018년 77개까지 증가하

였으며, 센터 제작지원 방영시간도 2011년 7,905분에서 2018년 19,109분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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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제공, 제작단 운영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시청자 제작 콘

텐츠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시청자미디어참여단은 2016년 39개에서 2017년 45개,

2018년 62개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미디어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를 육성하고, 공동체 미디어제작 활

동 기반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참여문화를 확대하고 지역 공론화의 장도 마련하였다. 마을 

미디어교육은 2017년 21개에서 2018년 50개로 138%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국 단위

의 행사 개최를 통해 방송참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미디어축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딩영화제, 청소년방

송콘텐츠경연대회, 대전미디어페스티벌 등이 개최되었으며,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노동자 

영상공모전도 개최되었으며, 방송신기술을 반영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 드론영상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되었다. 또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돌담길라디오, 마을미디어축제,

동네방네 마을 공개방송 등도 운영되었다.

<표 4-3>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영 실적 

[그림 4-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인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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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분석 진단 및 미디어교육 보완점

1)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 구현 요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참여가 확장·다각화되고 있으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방통위의 2017년 정책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기술적 측면

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시청자 권익 보호 등 

정책 대응 미흡하며, 혁신성장, 적극행정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 구현이 필요하다.

정책 목표 주요 업무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①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②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③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④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표 4-4>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 목표 및 업무

2)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다각화 요구

방송사업자의 OTT시장 진출과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시도, MCN·SNS를 활용한 

1인 미디어 및 결합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미디어 제작과 소비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

으며, 인터넷 기반의 대안적 미디어 플랫폼 등장으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5G 상용화, 스마트모바일 기기 보편

화 등으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적 환경이 구

축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음석인식 서비스 확대, VOD·OTT 등 비실시간 중심 방송서비

스 확대 등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환경 변

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다각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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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필요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 사이버 폭력 등 미디어 역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 

왜곡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방송매체 스마트화 진행으로 일반 국민 대비 소

외계층의 미디어활용 격차가 확대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

가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스스로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역기능 대응 역량

이 필요하다.

4) 미디어교육 기관 협력 체계화 필요

매체·기관별로 미디어교육이 분산 추진되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교육 실현·지원 체계 마

련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기

관과의 미디어교육 정책·사업 소통 및 연계 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미디어교육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정책·사업 소통과 연계 체계 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부처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모든 국민은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미디어교육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기관 협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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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미디어교육 유관기관 현황

5) 미디어교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역에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 또는 구축 예정이어

서 미구축된 지역(전북, 대구광역시 등 7개 지역)의 주민들은 미디어 교육 서비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05년도부터 7개 지역에 센터가 설립되어 미디어교육 접근성 

확대에 기여했으나, 대구·제주 등 시·도광역시에 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미디어복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15년 국정감사). 미디어미래연구소(2016)에 따르면 시청자미디

어센터 미설치 지역의 접근격차가 발생되었는데 0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

터 연 누적 이용자 수는 370만 명으로 전국민 중 단 7%만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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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부산 지역에만 집중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역 편중 심화와 신문·라디오

에 집중된 매체 편중 현상 심화로 균형적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교육 사각지

대 해소가 요구된다.

6) 미디어를 통한 참여·소통 통로 확대 필요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 소통, 사회적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로 민주주의 실현과 사

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8)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대다수가 인터넷

과 SNS(블로그 72.4%, 페이스북 88.7%)를 정책 홍보 및 지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의사결정에 소외없이 참여·소통할 수 있

도록 정보화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개인이 미디어 콘텐츠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영위하게 되면서, 자기표현과 

사회참여 욕구 확대로 SNS, 동영상 공유서비스(네이버, Youtube), 인터넷 개인방송(아프리

카TV, 다이아TV), 팟캐스트 등 참여형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감

수성 공유, 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체 미디어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마을미디어

는 ‘17년(216개) 대비 ’18년(256개) 18.5% 증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출현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도구이자 사회참여 수단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보편화와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

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디

어를 통한 참여·소통 통로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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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안)

1.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미

디어복지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디어복지를 위해 미디어교육 기회보장, 미디어격차해

소, 미디어참여 확대를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배움, 누림, 참여를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하

였다. 즉,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미디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

원하여,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미디어를 통한 격차

를 해소하며, 미디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하며, 모두에 

의한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최종 비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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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미디어교육 중장기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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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사업

1) 핵심가치 1: 배움

첫 번째 핵심가치인 배움은 미디어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문제 해소를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치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은 ① 전국민 미디어교육 확대,

② 미래사회 대응 교육 지원, ③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로 구분된다.

[그림 4-5] 미디어교육 중장기종합계획 목표1: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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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민 미디어교육 확대

전국민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1-1은 맞춤형 미디어교육 활성화이다.

현재 미디어역량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연령별‧계층별‧수준별 미디어교

육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 수혜자는 2006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최초 개관 이래 137만 명의 누적인원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전 국민의 미디어역량을 강화

하고 이를 통한 보편적 복지 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미디어역량 강화와 미디어격차 문

제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확대와 수준별‧맞춤형 미디어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행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한다.

추진사업 첫 번째는 생애주기14)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미디어역량을 담은 전국민 맞

춤형 미디어교육 가이드라인15) 제작 및 교육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사업으로는 

영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 각 시기에 적합한 미디어교육을 한눈에 보여 주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지도 제작,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교육대상 맞춤형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미디어교육지도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운영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등 종합적 미디어교육 수행을 위해 수준별 미

디어교육 과정16) 개발 및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은 다양한 교과목 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교육 분야별 미디어교육 과정 교 수·학습 지도안 개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를 활용하여 수준별 미디어교육 운영, 효과적인 수준별 미디어교육 과정 이행을 위한 전

문가과정 이수자의 일자리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미디어 체험활동 내실화와 창의 콘

텐츠의 제작지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미디어 관련 직종을 체험하고,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활

14)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15)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지도(KAMEM, Korean Age-specific Media Education Map)

16) 수준별 미디어교육 과정 : 이해과정, 활용과정, 전문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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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적성을 발굴하고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초·중·고 미디어제작 동아리 지원, 청

소년 창의콘텐츠 제작 지원 및 방송사 연계 편성을 목표로 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제작단 모집 및 운영이 포함된다.

전국민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1-2는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활성화이다.

현재 소외계층의 미디어격차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

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통

합 및 발전을 위해 소외계층 대상별 미디어교육 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 사업은 소외계층 대상별 교육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이질

감 해소 및 국내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디

어교육을 지원한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유관기관17)과의 협력을 통한 다문화, 북한이탈주

민, 이주노동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소외계층 단체 및 시설의 종

사자 대상 미디어교육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고 단체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적인 교

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추진 사업은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 확대이다. 발달장애인을 위

한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 및 웹사이트 운영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생활연령을 고려한 기본역량, 일상생활 영역, 제도

정책 영역 콘텐츠 제공, 발달장애 특성과 웹 서비스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내·외부 사이트

의 동 영상 콘텐츠를 당사자가 손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으로 콘텐츠 접

근성 향상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추진 사업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및 질적 모니터링 확대이다. 이를 위한 구체

적 사업은 장애인방송 유형 중 이용 빈도와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자막방송의 질적 수준

에 대한 정량 평가 시행, 발달장애인용 방송콘텐츠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 질적인 수준에 

17) 다문화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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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이 포함된다.

나. 미래사회대응 교육 지원

미래사회대응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2-1은 미디어역기능 대응 교육 시행이다.

미디어의 일상화‧복잡화‧디지털화 등에 따른 미디어 역기능 증가로 여론 왜곡 및 사회

적 갈등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미디

어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비판적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허위

정보‧혐오표현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교육과 커뮤니티 운영지원을 통해 이

용자의 비판적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한다.

추진사업은 첫째,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행으로 구체적 사업 내용은 허위조작정보와 진실한 정보의 판별력 제고를 위

한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성인, 노

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을 통한 공유·확산 등이 포

함된다.

둘째, 미디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윤리교육 시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폭력 등 미디어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한 미디어 윤리교육 모형 개발 및 실시, 미디어콘텐츠 제

작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과 침해 사례별 

교육으로 피해 예방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전문단체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업무 협력으로 전문강사 수급 등으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은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담과 다양

한 체험, 대안 활동을 통한 과의존 극복 지원 프로그램 마련,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일 때 

자녀와의 상관성이 높은 만큼18) 부모-자녀 합동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디어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구성은 미디어 과의존 유아동의 이해 및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18)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일 때 자녀가 위험군인 비율(유아동 23.8%)이 높게 조사되어 부

모와 자녀 간 높은 상관성 확인(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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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할 수 있다.

미래사회대응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2-2는 신기술 기반 미디어교육 시행이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미디어교육은 전통적인 제작교육 중심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의 90% 이상이 제작교육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서울여대산학협력단, 2018). 이에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

을 적용하고 응용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인 미디어, AR‧VR, 드론 

등의 스마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기 위한 1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제작 기술이 부족한 초보 창작자 등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 입문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촬

영·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 구축된 1인 미디어 제작실을 지원한

다. 또한 선정적·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건강한 미디어생태계 조성

을 위한 1인 미디어 바른 이용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과 1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등이 구체적 사업 내용에 포함된다.

둘째, VR·AR 등 가상현실 기반 미디어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과 드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다. 메이커 교육은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컴퓨터로 전자기

기를 다루는 등의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발견을 촉진

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미디어 

역기능 중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돈 하는 증상들이 많아 AR‧VR 등을 활용한 올바른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 촬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비행 안전수칙 

및 항공 역학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

세 번째는 배달, 연락, 금융, 구매 등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뤄지면서, 고령층의 디

지털 래그(digital lag,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는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

년·노인층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폰뱅킹, 구매 등 일상에 필요한 스마

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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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교육 전문화 토대 마련

미디어교육 전문화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3-1은 미디어교육 전문화 시스템 구축이

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의 전문화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활용(고용, 자격증빙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로 인해 미디어교육 강사 649명(누적인원)을 양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강사료 12%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미디어교육 전문화 시스템 구축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교육 현장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며, 미디어

교육의 지속화‧내실화 달성을 위해 강사 지원 및 미디어교육 교재, 플랫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사업은 양질의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사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다.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는 미디어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 강사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확대이다. 이는 강사의 연차별(경력, 신

규), 분야별(접근, 이해, 창작, 참여) 세부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강

사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강사들이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행한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지역센터의 강사선발 및 

관리역할 정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추진사업은 미디어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대상별‧주제별‧기술별‧수준별 미디어

교육 교재 개발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기존 교재(시청자미

디어센터 및 미디어교유 관련 부처‧유관기관) 점검 및 미디어교육 교재 수요 조사를 실시

하고, 대상별‧주제별‧기술별‧수준별 표준 미디어교육 과정 및 전문 미디어교육 과정 교재

를 개발한다.

세 번째 추진사업은 미디어교육 강사, 교재, 수강 이력관리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교육 강사 이력 및 활동 상황 등의 강사 Pool

및 맞춤형 교재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미디어교육 이력을 누적‧관리하고 사회적으로 

활용(고용, 자격증빙) 할 수 있도록 개별 학습이력 운영, 교육 수요자 및 미디어교육 교‧강

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시스템 구축19), 개별 

19) 학습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 및 학습지도를 컨설팅하는 시스템



- 133 -

학습 속도에 맞춰 미디어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된다.

미디어교육 전문화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3-2는 미디어교육 연구 기능 강화이다.

현재 방송환경 및 시청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확충할 수 있는 

연구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에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및 미디어교육 

실용연구를 통한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디어교육 질적 향상 및 사회적 관

심 확대를 위한 미디어교육 실용연구 지원 및 전국민 미디어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진사업은 첫째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 조

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내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

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방송환경 조사 및 미디어교육 관련 통계‧정보자료를 수집한다.

두 번째는 국내 미디어역량 현황과 수준을 대상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미디어

역량지수 개발 및 조사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역량 현황 및 수준 측정 등 전 국민 대상

의 미디어능력 측정을 위한 미디어역량지수를 개발한다. 또한 연도별 미디어교육 효과성

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역량조사를 시행한다.

세 번째는 미디어교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Tool 개발 및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정

례적 미디어교육 효과 평가를 위한 교육 분야별 미디어교육 효과성 검증 조사 Tool 개발,

개발된 미디어교육 Tool을 활용하여 교육 분야별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등이 있다.

네 번째는 미디어교육의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성‧관리하는 체계의 구축과 운

영이다. 이를 위해 학교‧지자체·유관기관 등 미디어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조사하여 사업 주체 발굴 및 협력 대상을 확대한다.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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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가치 2: 누림

두 번째 핵심가치인 누림은 전국민이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누릴 수 있는 미디어교육 환

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가지 전략은 ①미디어교육 인프라 강화, ②미디어교

육 접근성 향상, ③미디어교육 지원체계 정교화로 구분된다.

[그림 4-6] 미디어교육 중장기종합계획 목표2: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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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4-1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및 운영 

확대이다.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역에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 또는 

구축 예정이어서 미구축된 지역(전북, 대구광역시 등 7개 지역)의 주민들은 미디어교육 서

비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건립 등 미디어교육 

수요와 지자체 센터유치 선호 증가 상황에 맞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

한 지역간 차별없는 미디어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시청자 미디어 역량 강화 및 미디어 제

작·참여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나눔버스’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 내용은 첫째, 전국적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및 개선으로 이

용자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에 추가 구축(9개)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센터를 구축 완료

하고, 2025년까지 개관을 완료한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을 개

선하고 이를 통한 이용자 편의 중대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용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스마트 신기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및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방안 마

련이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센터별 특화 사업 기획 및 운영을 통한 홍보 방

안을 마련한다.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4-2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확대이

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지역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에 원거리 지역민·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미디어교

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확대 및 활용을 통해 지리

적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한다.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확대 운영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미

설치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 등 미디어접근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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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는 미디어나눔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외지역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를 위

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추가 구축 타당성 조사 기반의 확대 운영이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사업 다각화이다.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통

한 기획사업 추진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교육·방송 장비 탑재가 가능한 특수 차량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체

험 교육 및 상영회 등을 실시한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한 기획사업과 

기존 미디어교육 사업 연계 운영 추진,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교육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된다.

나. 미디어교육 접근성 향상

미디어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5-1은 디지털교육 플랫폼 마련이다. 미디어교

육의 체계적 지원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종합 플랫폼을 마련하

여 수강생, 강사,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교육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디어교육 

강사, 교재 등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 강사 이력 및 활동 상황 등의 강사 Pool

및 맞춤형 교재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둘째, 미디어교육 종합 플랫폼 구축으로 미디어교육 수강생들의 미디어교육 이력을 관

리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 이력을 누적·관리하고, 사회적으로 활용(고용·자격증빙 

등) 할 수 있도록 개인별 학습이력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 수요자 및 미디어교육 교·강사

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 학

습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 및 학습지도를 컨설팅하는 시스템을 개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학습 속도에 맞춰 미디어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능형 교수·학

습시스템을 운영한다.

셋째, 교·강사와 교육 수요자가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다.

미디어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5-2는 온라인 오픈 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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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은 인적자원이 요구되며, 대부분 이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의 기

대가 어렵고,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온라인 오픈 서비스를 제공

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교육 1인 미디어 강사 양성이다. 구체적인 사업으

로 미디어교육 1인 미디어 제작 환경 확산에 발맞춘 공익성 있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

작자 발굴·지원 시범운영을 한다. 또한 1인 미디어 강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채널을 개설하여 강사들을 발굴한다.

둘째, 공익성 추진을 위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주제 발굴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

하고 유익한 참여 콘텐츠들이 유통·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고, 우

수한 콘텐츠 제작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인터넷 방송 우수 콘텐츠 선정 및 공

개방송을 실시한다.

다. 미디어교육 지원체계 정교화

미디어교육 지원체계 정교화를 위한 추진과제 6-1은 미디어교육 법적 기반 마련이다.

현재 부처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법제화 통과를 지원하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미디어교

육 협의체를 운영한다.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교육 지원정책 및 사업조정과 예산운영의 효

율화를 위해 미디어교육 법제화 통과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구성원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미디어교육지원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한다. 또한 미

디어교육위원회 근거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안정성, 지속성, 체계성을 확보한다. 미

디어교육위원회의 주요업무로는 미디어교육 지원 정책방향 설정,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시

행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

한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다.

둘째, 미디어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를 위해 법·제도적 근거에 기반한 정례적인 



- 138 -

미디어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 일반 시청자, 미디어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과 정례적 미디어교육 종합계

획 수립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한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사회적 합의 및 공

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국민참여 토론회 절차를 마련한다.

셋째, 각 부처에서 미디어교육의 협업 운영을 위한 미디어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한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미디어교육 지원체계 정교화를 위한 추진과제 6-2는 미디어교육 허브역할 수행이다. 현

재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수행 중이며, 유관기관별 상이한 목표 및 개별적 

교육체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지원의 허브시설로 기

능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권역 내 지자체·유관기관·시민들과의 다각적 연계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 권익증

진의 허브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미디어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

와 협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권역 내 미디어교육 기관 및 단체

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소속 기관 및 단체와 주제별 회의체 구성 및 운

영을 통해 상호 우수사례 및 혁신방안 공유 추진, 시설·장비 외 교육자료 및 인적자원 풀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역량 강화 지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역 방송 및 언론사, 소규모미디어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연계 교육 실

시·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 지원을 통한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행

사 및 협력체 참여, 문화 행사 개최, 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시민

들과 함께 풀어내는 공동체 문화 허브 기능을 확대한다. 호남권·중부권·강원권·울대경 미

디어 네트워크 등 각 센터를 거점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과제·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협력기관과 예산 매칭을 통한 사업대상 확대 및 정부부처(산하기관), 지자체(마을),

방송국(참여), 대학(인력양성)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주체(매

개자) 양성사업 확대와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협력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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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가치 3: 참여

세 번째 핵심가치인 참여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은 ①미디어 참여 활성화, ②미디어교육 나눔 확산,

③미디어교육 성과 확산으로 구분된다.

[그림 4-7] 미디어교육 중장기종합계획 목표3: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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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디어 참여 활성화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7-1은 시청자 제작 지원 확대이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설·장비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 제작

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9년 전국 총 7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시청자가 미디어 환경 변화로 

다양해진 매체(영상, 라디오, 사진, 스마트폰, VR 등)를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청자가 제작 

주체가 되어 의견을 표현하는 시청자 방송제작 활성화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에 

기여를 위해 시청자 방송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주체와 주제의 다각화를 통한 참여 프

로그램 다양성 증진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미

디어참여단 방송참여 지원 확대, 청소년 제작 지원 사업 및 지역 방송국과 연계한 청소년 

제작 콘텐츠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

를 반영하고, 공익적 내용을 갖춘 콘텐츠 제작 장려를 위한 다양성·공익성 주제 콘텐츠 공

모사업 추진, 제작교육, 제작멘토링, 사전제작 지원 등 시청자 제작활동 지원으로 프로그

램 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가 포함된다.

둘째, VR/AR,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신기술 설

비 마련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신기술의 활용도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청자미

디어센터 신기술 설비 마련,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기술 활용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시청자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7-2는 공동체 미디어 지원 확대이다.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교육 지원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 시행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네트워크·공론장 형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현

재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지원 2017년 21개, 2018년 50개, 2019년 70개이며, 전국 7개 공

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가 활동 중으로,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공

동체라디오방송 운영 안정성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향후 공동체가 관심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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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공유할 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선순환(생산·공유·소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성 회복을 원하는 마을, 시장, 커뮤니티에 대한 미디어교

육을 확대한다.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미디어 주체인 주민들의 기본적인 미

디어 제작·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대상 미디어 교육 확대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지

역 네트워크 및 공론장 형성을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 주민 대상 미디어교육 진

행, 소외지역의 미디어 제작 환경 접근성 증대를 위한 이동형 방송장비 구축으로 찾아가

는 지원서비스 확대, 지역 주체의 관심사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

텐츠 제작 확대, 공동체미디어의 성과 공유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별 마을공동체 미디어 축제 개최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동체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 장기적·체계적 계획 수립이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에 특화된 교육 및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 중장기 계

획 연구, 안정적, 체계적 공동체 미디어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 장기적 활동 인력 확보를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주민 미디어 활동가 

발굴, 사업 시행의 성과 측정 및 질 제고를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사업 성과와 평

가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 밀착형 방송인 공동체 라디오 연계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의 안정적 운영 지

원 및 공공 플랫폼 활용이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공

동체 미디어 콘텐츠 아카이빙 및 유통 플랫폼 구축 계획, 타 지역과의 제작 사례 및 노하

우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별 마을공동체 미디어 축제 개최 및 사례집 발간, 각 지역 미디

어 활동가의 네트워킹을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 주민 활동가 워크숍 개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의 미디어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가칭)전국 마을·공동체 미

디어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나. 미디어교육 나눔 확산 

미디어교육 나눔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8-1은 미디어교육 단체 발굴 및 지원이다.

현재 시청자미디어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수혜자의 미디어교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성장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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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실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20)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디어교

육의 재환류 시스템 마련을 위한 미디어 봉사단체 지원 확대 및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진사업은 첫째, 미디어교육 수강생들이 스스로 미디어 지식과 제작역량을 소외계층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단 육성 및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시청자미디

어센터별 미디어 재능기부단 육성, 교류, 지원, 미디어재능기부 수요현황 파악 및 미디어

교육 환류 시스템 운영(1:1 멘토링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인천 시청자미디

어센터에서는 미디어 봉사단체 ‘미디어스카우트’를 운영하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

자제작단은 인천지역의 오래된 건축물을 영상에 담아 기록하는 기록봉사를 진행하고 있

다. 또한 2008년 만 60세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봉사단은 

미디어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소외계층의 교육 봉사, 기록봉사, 제작봉사로 사회에 환원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 추진한다.

둘째,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신진 단체 육성 및 컨설팅 프로

그램 운영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미디어 접근 소외계층

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한다.

셋째, 우수한 자발적 미디어동아리에 대해 교육비 지원, 교육활동 컨설팅 등을 통해 성

장을 지원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미디어동아리의 창출한 지식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실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를 지원한다.

미디어교육 나눔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8-2는 미디어교육 사회통합형 서비스 강화이다.

현재 국민 개인의 미디어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통합과정

으로 미디어교육 서비스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통합 및 발

전을 위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장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형 미디어교육 지원

20)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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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 군 보호병사, 학교폭력 피해자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기여 확대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연계하여 미디어교육 및 체험 지원(여가부 협

력), 사회적으로 격리된 수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진입을 위한 매개로서의 미디어교

육 추진(법무부 협력), 군 보호병사 및 군장병 대상 병영문화 개선 및 군장병의 미디어 역

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국방부 협력)이다.

둘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지역 밀착형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

를 통한 미디어 기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경력

단절여성, 은퇴자 대상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학교·성폭력 피해자 등 심리적 상처의 회복과 사회 복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미디어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정신의학, 심리학, 심리치

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감정노동

자, 재난사고·범죄사고 피해자 등으로 단계적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다. 미디어교육 성과 확산 

미디어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9-1은 미디어교육 인식 확대이다. 현재 미디어교

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개국민의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이다. 미디어 

교육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50.1%)은 미디어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

으며, 69.5%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한국언

론진흥재단, 2017). 이에 시청자 참여·제작 등 미디어 교육 성과물을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전국단위 행사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가치를 확산

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 인지도를 높이며, 공감대를 형성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

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전국적·참여형 미디어축제 개최이다.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방송참여 결과물을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방송제작프로그램 상영회 개최, 시청자의 우수 성

과물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시청자 참여 및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시청자 참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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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프로그램 미디어어워드 개최,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한 초청강연, 지역문

화의 밤 개최를 통한 지역연계형 홍보 등을 추진한다.

둘째,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디어교육 정책브랜드 개발을 통해 타 기관과

의 차별화 실현 및 미디어교육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이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향상시켜 더 많은 교육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정책브랜드 개발, 전국민의 미디어교육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국민 미디어교육 캠페인 실시이다.

셋째, 전국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이다.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교육 수기 등의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모범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수상 우수 사례 

및 수기를 성과모음집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디어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9-2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이다. 현재 해외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 및 국내외 미디어교육 전문 인력 간 지식공유·공동연구 등 상

호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해외 미디어교육의 정책 현황, 전문가 초청 등 전문 인력 

및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한 바,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 위한 

국제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디어교육 선진화 토대를 마련한다.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국외 미디어교육 전문가 발굴과 인력풀 구

축 및 교류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 국외 미디어교육의 우수 성과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외 미디어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한다.

둘째, 글로벌·아시아권 미디어교육 정책담당 협력회의 및 미디어교육 정책 교류 국제세

미나를 정례화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대표 회의(G-MIL feature

conference)’ 국제 행사 한국 개최 및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유, 아시아권 및 한·일 미디

어교육 정책 교류 국제세미나 개최와 미디어교육 정책담당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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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기대효과 및 이행방안

1. 기대효과 

3대 전략을 향후 3년간 미디어교육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설계, 추진, 환류의 모든 과정

에 내실있게 반영하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미디어교육을 제공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미디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 미디어 역량 교육에서 미래 대응 미디어 활용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 제공,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통한 제작 및 참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미디어

복지를 실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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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미디어교육 중장기종합계획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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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방안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계층별·지역별로 미디어복지지수를 활용, 학습대상자 개인별로 미

디어교육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추진과제별 구체적 목표와 추진일정을 기준으로 

연 단위 실적점검을 이행하고 예산 배치 및 사업과제 개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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